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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서론

[연구배경] 최근 스포츠방송계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중계권의 확보문

제이며, 특히 인기스포츠의 중계권 확보를 둘러싼 방송계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으

로까지 비화하고 있음. 특히 스포츠중계권 사업자와 중계권을 따낸 방송사의 수익

과 경쟁논리에 국민의 시청권이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2010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한 SBS의 독점중계 사태로 불거지게 된 것임. 방

송사업자들의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각국은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바, 특히 유럽 각국에서는 올림픽, 월드

컵 등 대중에게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는 스포츠 대회와 경기들을 법제

로서 보장하고 있음. 이는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제도로 현실화되었는데,

이를 법제화한 국가들은 유료TV의 독점권에 우선하여 지상파 무료TV 혹은 공영방

송에 우선적인 방송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 2007년 1월 개정 방송법 및

2008년 2월 시행령 신설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임.

하지만 도입된 방송법의 취지와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방송사 간의 중계권 분

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번 SBS의 동계올림픽, 월드

컵 독점 중계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기에 모호한 조항과 세부적인 전략지침의 부

재가 더욱 큰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임.

즉, 초기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

지 못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권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

해서는 이미 제정된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

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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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송사 내용

영국

무료지상파

BBC 1, BBC

2, Ch3(ITV

1), Ch4,

Ch5(Five)

- A급 특별 행사를 방송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만족하

는 방송사는 가시청 범위가 전 영국 인구의 95%를 넘는

무료지상파(BBC1, BBC2, ITV1, 채널4)

- B 리스트 행사는 비지상파방송사가 생중계권을 가지

고 있으면, 무료 지상파방송사에게 2차 중계권을 제공

의무

* 2010년 월드컵은 BBC, ITV가 공동중계

호주
무료 지상파

ABC, SBS

- 안티 사이포닝 규칙: ABC, SBS의 공영방송이나 인구

대비 50%의 커버리지를 넘는 상업 무료방송사업자들이

특별행사에 대한 방송권을 유료TV에 대해 우선권을 가

짐

- 안티 호딩 규칙: 특별 행사의 방송권을 가진 상업방송

사가 방송권 전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

해 ABC와 SBS에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양도

독일
무료지상파

ARD, ZDF,

- 인구 2/3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사업자

* 2006년 월드컵을 지상파 방송사 3사가 순차중계.

[목표] SBS 중계권 독점문제로 증폭된 현행 보편적시청권 제도의 미비점과 문제

점을 검토하여 세부 목표 및 지향점을 재확인하고, 현재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거나 미래에 논란이 될 개연성이 높은 보편적시청권 관련 아젠다를 정리하여 제

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색(법령 개정안 및 제도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Ⅱ. 보편적시청권제도 검토 및 경과

◦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개념

- 전통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방송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권, 사회구성원들

이 제공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이 증폭될 수 있는 기본 재

화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의 개념에 대해

논의

◦ 해외사례 검토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사례의 국민관심행사 리스트, 우

선방송사의 지정과 특성 검토

- 각국의 우선방송사 지정 및 법․제도적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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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L
2010년 월드컵은 ARD, ZDF (55 matches total), RTL (9

matches)이 공동중계

이탈리아
무료 지상파

RAI

- - 전이탈리아 인구의 90%이상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방송 사업자

* 2010년 월드컵은 무료지상파(공영) RAI가 하루에 한

경기만을 중계, 반면 유료위성채널인 SKY Italia가 전 경

기를 중계함

- 특정 방송사의 스포츠 중계권 한도 60%

프랑스

무료지상파

TF1,

France

Télévisions

- freeaccess television service에 해당되는 방송사업자는

적어도 프랑스인구의 85%가 무료로 시청 가능해야 함

* 2010년 월드컵은 공영방송인 TF1 (27 matches),

France Télévisions (37 matches)가 분담하여 중계될 예

정. 이외에도 유료방송인 Canal+로도 중계

아일랜드
무료지상파

(공영: RTÉ)

- 전아일랜드 인구의 95%이상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방

송 사업자

* 2010년 월드컵은 공영방송사인 RTÉ가 단독중계

◦ 국내사례 검토

- 국내 입법추진 경과

시기 주요내용

2001. 6

심재권 의원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입법조항을 발의함. 보편적 시청권

또는 접근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보편적 시청

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2005. 10.

박형준 의원을 대표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보편적 접근권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법안의 주요 목적은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있음

2005. 10.

손봉숙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법안 제출. 처음으로 ‘보편적 접근권’의

개념을 정의하였음. 보편적 시청권 보장방식으로 ‘자상파방송사업자를 통

해 우선적으로 중계’하는 개념을 제시

2006. 8.
최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한 제출. 주요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

사별 순번제 도입이 중요한 핵심 논제

2007. 1.
개정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 1. 26)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새로

추가

2008. 5.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의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등, 법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2008. 8.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을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한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고시

2009. 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축구 국가대표 출전 A매치(월드컵 예선 포

함), 아시안게임을 국민관심행사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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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 목록 및 우선방송사(2010년 기준)

기준 세부 종목 리스트 우선방송사 및 기준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가)

▪월드컵 축구(男) 국가대표팀 출전경기

▪동․하계 올림픽 개․폐회식을 포함

한 전 경기

KBS, MBC, SBS

(국민 전체가구수의 90/100)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

(나)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출전 A매치(월드컵

예선 포함)

▪야구: WBC

지상파 방송 3사, 케이블TV, 위성

방송 (국민 전체가구수의

60/100 이상 ～75/100 이하)

◦ 중요 갈등이슈 및 문제점

- 첫째, 방송 커버리지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보편적 접근권의 보

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송사업자의 커버리지 범위인데, 현행 시행

령 제60조의4(금지행위) 1호는 중계방송권자로서 일반국민 75%이상의 가구가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명

목상으로는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KBS와 MBC와 같은 자회사의

개념이 아닌 SBS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또한 케이블TV의 가입률이 대략

80%(전체 TV 가시청 1,800만 가구 중에 1,522만 5,892가구 가입, 2010년 6월

기준)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슈임.

- 둘째, 금지행위 관련 모호한 판단기준의 문제임. 현재 시행령을 통해 금지행위

를 명시할 때에는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법과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는 평가임.

Ⅲ. 보편적시청권제도 진단 및 대안 모색

◦ 문제점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방법론 개요

- 4대 핵심과제(① 중계권 획득/분배 과정에서의 분쟁 방지를 위한 개선 연구,

② 채널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들의 중계/편성 권고안 제시, ③ 보편적시청

권 보장과 제도 효율성을 위한 세부방안 제시, ④ 현행 보편적시청권 관련 법

조항 개선안 연구)를 기반으로 문제되는 이슈들을 선정하여 총 5회에 걸친 연

구반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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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에 걸친 연구반 회의를 거쳐 14개의 세부 이슈를 정리하였으며, 각 이슈와

대하여 ‘① 개념 및 쟁점, ② 관련 법령, ③ 해외사례, ④ 전문가 주장, ⑤ 여론

(언론보도)’의 순서대로 세부 분석 내용들을 정리

◦ 14개 세부이슈와 분석내용 개괄

이슈명 세부내용 비고

이슈1. 보편적시청권 보장

제도의 당위성

제도도입의 당위성, 현행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개선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다수

이슈2. 국민관심행사의 범위

및 지정

현행 국민관심행사 분류의 적절성과

개선안 도출

현행 지정행사의 구체화

에 대한 논란 제기

이슈 3. 우선방송사의 지정

여부 (단독, 복수지정)

우선방송사의 개념, 해외사례, 지정방식

과 의무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영국, 호주 우선방송사

지정방식 검토

이슈 4. 가시청가구 비율

관련

현행 국민관심행사의 가시청가구 비율

의 적절성 판단
주요국은 85～95%선임

이슈 5. 중계권의 공동계약

권고 등

해외 중계권 계약현황 파악, 코리아풀

활성화 위한 권고안 도출

일본 JC, 유럽 EBU 등

의 사례검토

이슈 6. 우선방송사의 신고

의무

중계권 등을 취득한 뒤 방송사업자

의 신고 의무 필요성에 대한 판단

영국 사례: 중계권한에

대한 심의 후 승인

이슈 7. 순차편성 권고의

검토

시청자의 볼권리 보장을 위한 순차

편성의 해외사례와 적절한 권고안

도출

영국, 독일, 일본의 순차

편성 사례검토(월드컵,

올림픽)

이슈 8.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준

현행 중계권 재판매 금액의 적절성

판단과 고려요인에 대한 구체화

재판매금액을 합리적,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

는 구체적 대안 필요

이슈 9. 편성비율 규제 관련
지나친 중계방송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해외에 비해 지나친 편성

집중으로 인해 개선안 필요

이슈 10. 금지행위 세부기준

방송법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지행위’

에 대한 적절성 판별, 세부기준 미흡

비판에 대한 보완책 마련

뉴스보도용 자료화면 제공

기준 관련, 올림픽 News

Access Rule 참조

이슈 11.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기준을 두고 발생하는 실효성

논란 점검, 대안 모색

실효성으로 인한 과징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 필요

이슈 12. 국민관심행사 중계

후 보고의무

순차편성 등 편성관련 현황, 과징금 부과

등에 활용할 매출액 등이 신고 필요성에

대한판단

금지행위 판별,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정책적판단에의한필요성

이슈 1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방향과 역할

현행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활동

비판 및 긍정적 기여를 위한 향후 방

향성 모색

영국의 Independent Advisory

Panel(독립자문위원회) 참조

이슈 14. 뉴미디어 상황에서

중계권 조정문제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중계권 문제

에 대한 예측차원에서의 개괄

FIFA, IOC 뉴미디어 중계권

판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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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제도개선 방안

◦ 국민관심행사 고시의 구체화

- 논란이 많은 현행 고시에 대한 개선안 제시

기준 현재 변경(안) 비고 (설명)

90/

100

FIFA

월드컵

FIFA

월드컵

(성인남성)

성인남성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전 경기(예선, 본선

경기 포함)와 국가대표 팀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개막

전, 준결승, 결승전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75/

100

아시안

게임

하계

아시안

게임

인지도 및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계 아

시안 게임 제외

WBC WBC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전 경기(예선, 본선)와 국가대

표팀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준결승과 결승전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축구

A매치

FIFA가

주관하는

축구A매치

축구A매치는 FIFA 주관의 성인국가대표들 간의 경기

를 의미하며, 국가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전, 컨페더레

이션스컵, 아시안컵의 예선과 본선 경기는 A매치로

정의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

◦ 우선방송사의 지정여부

- 우선방송사가 무엇인지, 어떠한 요건을 통해 선정되는지를 방송법상에 구체화

우선방송사 지정방식 구체화
우선방송사 지위의 효력기간

구체화

제1안
방송허가(재허가) 과정에서 가시

청가구비율 등의 요건 검토 후,

지위 부여

별도의 효력기간 없이, 재허가 또

는 사업자의 여건 변화 시 요건 검

토 및 지위 부여

제2안
신청 등 별도의 요건 검토 절차를

거쳐 우선방송사의 지위 부여

4년 단위로 우선방송사 지위의 효

력기간 부여

◦ 가시청가구비율과 방송사업자의 범위

- 현행 법령은 행사중요도에 따라서 2가지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90/100:

동․하계 올림픽, FIFA 월드컵, 75/100: 아시안 게임, WBC, 축구A매치), 새로

운 안에서는 행사의 중요도에 따른 기준이 폐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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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청가구비율 유형 비고

(1안) 90/100～75/100(현 방송법령) 행사중요도에 따른 현행의 기준 유지

(2안) 90/100 단일화
이탈리아 기준, 행사중요도에 따른 구분

폐지

(3안) 95/100 단일화 영국 기준, 행사중요도에 따른 구분 폐지

- 어떠한 매체(서비스)까지 가시청가구비율 산정에 활용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됨.

이에 새로운 방송커버리지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안도 필요

방송커버리지 인정범위 비고
(1안) 지상파 직접수신으로 한정 → ‘무료’ 제도 취지상 무료로 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료방송

가시청가구비율(87.6%)을

고려할 때, 2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

(2안) 지상파 직접수신 + 유료방송매체 기본

채널 → ‘추가 비용부담 없이’

(3안) 지상파 직접수신 + 가구 단위 유료방송

매체 → 현 방송법령

◦ 코리아풀 등 중계권의 공동구매 관련

- 사적 자치라는 측면에서 현 방송법의 공동계약 권고 이상의 조치는 발동하기

어려운 상황

- 코리아풀의 활성화 등 사업자 자율에 의한 실효성 있는 중계권 공동구매방안

마련이 필요. 일본의 저팬컨소시엄의 사례와 같이 결속력과 대응력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 코리아풀의 운용시스템의 개선도 요구됨. 우선, 중계권료 분담액에 따른 중계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것임. 즉, 많은 액수를 낸 방송사가 더욱 많은

중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암묵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바임

- 특정 입찰자에게 실제적인 ‘협상 독점권’을 부여하는 소위 ‘담합입찰제’의 도입

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편성

- 순차편성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의 권고 조치를 보완할 수 있는

중계방송 및 특집방송의 제한기준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

- 편성비율 제한조치를 통해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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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임. 즉, 방송사의 지나친 편중(소위 월드컵, 올림픽 방송이라는 비판)

을 제어하기 위한 대안으로 편성비율 제한조항을 신설(국민관심행사의 경우 중

계방송 및 특집방송을 포함하여 50% 초과편성을 금지하는 등)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 실시간 방송의 불가사유 및 거래의 거부․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 구체화

실시간 방송의 정당한 불가사유 거래의 거부․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

① 재난방송시, 국가적․세계적 비상

사태 등이 발생, ② 천재지변이나 방

송장비의 손망실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③ 다수의 세부행사가 동시다발적으

로 진행, ④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으로 실시간 방송이 불가한 경우

① 예상수입 및 비용, 시장 등 경쟁상황에 비

추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 ②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

하는 조건 제시, ③ 구매자가 구입한 중계방

송권을 제대로 행사할 상황이 아닌 경우, ④

다른 사업자로부터 방송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뉴스보도와 해설을 위한 무료 자료화면 제공기준 마련

자료화면

사용범위

(안)

o 지상파방송사의 뉴스보도에 한하여 무료 자료화면 제공(오락 프로그램 이용

배제)

o 제공화면에 권리를 보유한 방송사의 워터마크 혹은 권리방송사의 이름 노출

자료

제공시간

(안)

o 종합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단일대회(월드컵, WBC)/ 축구A매치 구분

종합대회 1일 최소 6분 이상 및 개별 종목별로 30초 이내

단일대회 1일 최소 4분 이상 및 개별 경기별로 최소 2분 이상

축구 A매치 1일 최소 2분 이상

◦ 정책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 시청자 권리보장 중심의 정책목표 확립

- 코리아풀 복원과 중계권 협상체로서의 대안 가능성 모색

- 뉴미디어 상황에서의 중계권 조정문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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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 2006년 2월 22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시리아전은 케이블 스포츠채널에서 독점

적으로 중계된 한국방송사상 초유의 사건 발생.

▷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중계권을 놓고 지상파방송 3사는 법정다툼

까지 벌였는데, KBS가 SBS와 MBC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준결승과 결승전을 공동중계하기로 합의.

▷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 한국 스포츠중계방송 사상

최초로 SBS의 단독중계(‘국민관심행사’ 대상인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둘러싼 중계

권 갈등은 ‘SBS 단독중계’, ‘KBS·MBC의 올림픽 중계 및 보도포기’로 파국상황 초

래).

그동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글로벌 스포츠이벤트는 지상파3사가 ‘당연히’ 공

동 중계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2006년 케이블방송에 의해 이런

관행이 깨지더니 급기야 2010년 상업방송사가 독점중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

한 현상은 가히 스포츠중계 패러다임의 ‘혁명’을 가져왔다. 물론 이러한 사태를 일

종의 ‘쿠데타’로 일축하는 목소리도 높다. 어떻게 평가하던지 간에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음은 자명하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스포츠방송계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중계권의 확보

문제이며, 특히 인기스포츠의 중계권 확보를 둘러싼 방송계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

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기실 방송사업자로서는 높은 시청률과 많은 광고수입의

보장, 채널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해 인기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지 않

을 수 없으며, 중계권료의 일정한 상승은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일견 당연한 논리로

보인다. 하지만 중계권 폭등과 일련의 과열경쟁양상들이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 메

커니즘을 넘어 부동산 투기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관련 행위자들

(방송사, 협회 등) 간의 반목과 갈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 특히 스포

츠중계권 사업자와 중계권을 따낸 방송사의 수익과 경쟁논리에 국민의 시청권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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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이번에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한

SBS의 독점중계 사태로 불거진 것이다.

작금의 국제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들의 지나친 경쟁이나 중계권 확보 경

쟁이 낳는 중계권료 인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스포츠중계권은 방송 3사가

‘풀(pool)’을 구성해 공동으로 협상해오던 상황에서 SBS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의도야 어찌되었든 SBS의 단독 계약은 ‘코리안 풀’

해체 행위이며 향후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무한경쟁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읽힌

다.

기실 이러한 방송사업자들의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

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각국은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바, 특히 유럽 각국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등 대중에게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제공해야 하는 스포츠 대회와 경기들을 법제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

는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제도로 현실화되었는데, 이를 법제화한 국가들

은 유료TV의 독점권에 우선하여 지상파 무료TV 혹은 공영방송에 우선적인 방송 권

리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에서 스포츠이벤트는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하고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각

국가의 상황과 미디어와 스포츠의 역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을

제공해야 하는 목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점은 올림픽과 월드컵(국가대

표 경기와 개막전, 준결승전, 결승전), 자국 축구리그의 준결승전이나 결승전 경기가

보편적 시청권 항목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적’ 국제스포츠

이벤트가 공영방송이나 무료지상파방송사를 중심으로 중계되게 된 배경에는 ‘국가

적’ 국제스포츠이벤트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 2007년 1월 개정 방송법 및

2008년 2월 시행령 신설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이

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방송법 제2조 25).”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방송법 제76조의 2(보편적시

청권보장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를 무시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76조 3(보

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이 있다. 특히 신사협정을 무시하고 독점계약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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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막기 위해 제76조의 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도 마련됐다. 또한 중복편

성으로 국민적 원성을 야기한 적도 있는 만큼 방송사들이 순차적으로 중계할 수 있

도록 권고(제76조의 5)하고 있다.

그런데 애초 도입된 방송법의 취지와 달리 국내 방송사 간의 중계권 분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SBS의 동계올림픽, 월드컵 독점 중계도 실

제 상황에 적용시키기에 모호한 조항과 세부적인 전략지침의 부재가 더욱 큰 사회

적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갈등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

지 못하고 있음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권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

해서는 기 제정된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다. 즉, 다소 모호한 조항과 세부적인 전략지침이 부재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

정되고 있는 현재의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입법취지를 궁극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한 지침과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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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 스포츠중계방송 사상 최초 단독중계.’ 2010년 동계올림픽은 한국 스포츠방

송역사에 이렇게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이이서 2010년 남아공월드컵까지 SBS가 독

점중계하면서, ‘국민관심행사’ 대상인 올림픽과 월드컵을 둘러싼 중계권 갈등은 ‘SBS

단독중계’, ‘KBS·MBC의 올림픽 중계 및 보도포기’라는 유래 없는 극단적인 파국상

황을 초래했다. 나아가 SBS가 2012 하계, 2014 동계, 2016년 하계올림픽까지 단독중

계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갈등이 다시금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계권시장에서 강력한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국제스포츠

기구들의 입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별(특히 방송사들의) 공조체계가 중요한 화두

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국내의 방송사간 감정적

대응과 법적 다툼은 지나친 국부유출과 보편적시청권의 박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

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반면 2010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의 SBS 단독중계는 어떠한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 방송사들이 전유물처럼 여겼던 중복편성의 폐해를 상당부분 해소시켰다는 점

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그간 우리나라 방송들은 국민적 관

심사가 큰 스포츠 경기의 경우 모든 방송사가 중계를 하는 바람에 그 경기를 보고

싶지 않을 사람에게 전혀 채널선택권을 주지 않는 일종의 폭력을 가해왔다.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중계할 경우 특정 종목의 동시중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이

에 금번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우처럼 단독중계는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의

도하지 않았지만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SBS에서 스포츠 중계를 보기 싫은 시청

자는 다른 채널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경기가 동시에 여러 채널에

서 방송되는 폐해는 없어지게 된 것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게 자발적인 방송사들의 협력체계 하에서

공동중계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2000년에 개최된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상업채널과 국영채널 두 개 채널에서

만 하계올림픽을 중계하였고, 동일경기의 중계는 편성하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에는

1) 실제로 2010년 월드컵에서 SBS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공한 중계권료 750억원, 한국이 16강 진출한

데 따른 추가 중계권료 65억원, 제작비 등 부대비용 350억원을 더하여 1,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

하였다(국민일보, 201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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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월드컵 당시 ZDF, ARD, RTL 3개 지상파 방송사가 하루씩 교대로 예선전을

중계하였으며, 심지어는 개막전인 독일과 코스타리카 경기도 ZDF만이 독점 중계할

정도로 철저한 중계분업화를 준수하였다. 영국은 현재까지는 BBC를 중심으로 올림

픽, 월드컵을 중계 방송하고 있다. 다만 향후 IOC가 중계권료 인상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BBC가 단독 중계권을 획득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공영방송의 역할론과 프로그램 제작역량 등을 종합할 때, 향후 ITV와 협력

하여 동시편성 또는 분할편성 하는 체제로 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의 경우에도 시청권 보장과 중복중계 지양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도 일반중계경기의 배분은 NHK와 민방의 협의로 결정되었으

며, 인기 경기의 중계는 공정하게 제비뽑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월드컵 당시에도

자국경기와 대중의 관심이 적은 비인기국 경기는 NHK가 강팀 들 간 빅 매치는 후

지TV, 아사히TV 등 5개 민방이 돌아가면서 중계한 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외와 같이 자율적인 순차편성의 시스템이 정착되기 에는

방송사업자들간의 갈등의 골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는 곧 앞

으로도 올림픽, 월드컵 등의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업자간의 경쟁과열로 국민들의

보편적시청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의미

이다.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에도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만, 금번 2010년 올림픽과 월드컵의 SBS 독점중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적

대응에서도 드러났지만 중계권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보편적시청권을 보장 할 수

있는 보편적시청권 제도 전반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보편적시청권 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항목과 조항의 추가 및 검토

가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구체적으로는 현행 방송법 및 시행령의 미비점 보완

을 통해서 효용성 및 실용성 높은 새로운 개념의 보편적시청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

가 제기되는 바이다.

이에 이 연구는 현행 보편적시청권 제도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세부 목

표 및 지향점을 재확인하고, 현재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거나 미래에 논란이

될 개연성이 높은 보편적시청권 관련 아젠다를 정리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어서,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안 및 제도관련 개선방안

을 구체적 대안형태로 제시하여,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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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
▪중계권료 및 중계권 획득
관련 심각한 갈등, 충돌상황

표면화
▪SBS의 독점중계로 인한
사회적 비판(보편적시청권

박탈)과 경제적 손실(외화 낭비)
심각한 수준

▪현행 보편적시청권제도의
실용성,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

보편적 접근권

(시청권)

현행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한계를 타개할 보완책 마련 시급

▶ 현행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한 정책실현 방안 모색
▶ 현행 법령의 개정안 및 제도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수정안, 신설안)

해외 상황
▪유럽 중심으로

보편적 접근권의 제도화
- 영국(91년 방송법

이후), 호주(92),
독일(99) 등

- 1997년 EU의 회원국
권고

* 국민적 관심행사(스포츠)
에 대해서는 무료시청

보장

•스포츠콘텐츠의 공공재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

(유료방송시대에도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함)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는 ‘유료가 아닌 무료’ 접근기회를 제공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는 당위성 유효

2007년 방송법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보편적 시청권의 제도화

[그림 1-1] 연구필요성 및 최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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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편적시청권제도 검토 및 경과  

1. 보편적 시청권 제도

1) 보편적시청권의 개념 및 취지 

보편적 서비스의 기원은 19세기말 교통부문에서 시작된 것으로 20세기에 들어오

면서 주로 통신부문에서 사용되어 왔다. 통신부문에서 보편적서비스 개념이 처음으

로 등장한 것은 1907년으로 전화를 발명한 벨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벨 계열의

전화회사와 독립계열의 전화회사가 네트워크의 확장과 고객 확보를 위하여 치열하

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같은 지역에서 이중으로 망이 부설되고, 서

로 접속을 거부하며, 인수와 합병이 빈번하게 벌어지던 혼란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

기에 미국 AT&T의 초대 사장이었던 테오도르 배일(Theodore Vail)은 벨 시스템

(Bell system)이라는 단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편적서비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Hudson, 2002).

이렇게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기원은 베일이 1907년 벨의 기업 이념을 정립하면

서 제창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정책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One System, One

Policy and Universal Service)’에서 찾을 수 있다. 베일의 이 논리는 여론의 적극적

인 지지를 얻었고, 이후 1922년 미국 의회는 종전의 반독점법 해석을 뒤바꿔서 경

쟁관계에 있는 전화회사의 합병을 인정하였다(신용희, 2003).

이러한 논의가 담고 있는 공익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편적 서비스의 의

도는 전화 사업의 경쟁이 치열했던 당시의 상황 하에서 AT&T가 독점적인 사업권

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적 의도에서 유래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기에서의 보편성

은 ‘모든 사람에게’라기보다는 ‘어디서든지’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지역의 독립계 전

화회사를 설득하여 독점을 유지하려는 속셈을 담고 있다. 결국 보편적 서비스 개념

을 창출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20세기 초 미국사회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에 따르는 정보통신산업의 특수성인 것이다(서이종, 1998; 이상식, 2003).

그러나 1920년까지 미국 가정의 전화 보급률은 35%에 불과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193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국 통신법에 명문화되었다. 이 법에서



- 8 -

는 ‘모든 미국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에 적절한 장비를 통해서 가능한 신속하고, 효

율적이고, 전국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편적 서비

스의 목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reference)이

없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도 명시하지 않았다(이상식, 2003;

Hudson, 2002).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속사정을 살피건대, ‘독점을 정당화하

는 사기업의 논리, 네트워크 확장과 발전을 꾀하는 정부정책’ 등에서 연원하는 일종

의 ‘신화적’ 개념이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서이종, 1998).2)

이렇게 미국의 특수성에서 비롯되었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1990년대에 접어들

면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이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서비스의 빠

른 도입, 통신부문의 재구조화, 경제 및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배

경으로 한다.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동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적

경향으로는 ① 디지털화(digitization), ② 능력(capacity), ③ 융합/수렴(convergence),

④ 편재성(ubiquity) 등 4가지를 꼽을 수 있다(Hudson, 2002).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전화사업의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분히 미국적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과 일본 같

은 다른 나라에서도 전화 산업이 있으며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라는 개념을 가

지고 문제를 해결해왔다. 즉,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 공익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접근방식이 사기업 중심의 미국과 공공부문에서 공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시장의 자유경쟁 상태를 지향하는 미국 경제정책에서 전화사업의 독점을 행정적

으로 규제하고 공익을 관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편적 서비스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엄밀히 살펴보면 전화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에 가까운 개념이다. 반면에 국가 또는 국영기업에 의하여

전화서비스가 제공되었던 유럽과 일본에서는 전화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류춘열․배진한, 2000).

2) 물론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전화 이용자의 이해와 무관하게 사업자의 이윤 추구만을 보장해주는 방식

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AT&T가 주장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시장 사업자들이 높은 수익이 안정

적으로 보장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크림 걷어먹기(cream skimming)’를 스

스로 제한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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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보편적 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개념비교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목적
- 공공이해를 우선시하는 평등한

서비스

- 상업적 이해 속의 기본적 서비

스 구현

정책초점 - 실질적 불평등(서비스향수) 해소 - 형식적 불평등(접근기회) 해소

수단
- 직접적 개입

(국가정책, 국가기업(소유/법규제))

- 간접적/우회적 개입

(가격/비용보조, 법적 의무화)

결정방식
- 위로부터의 결정

- 독점을 통한 평등 추구

-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반영, 결정

- 경쟁속에서최소한의기회균등추구

출처: 서이종(1998), p. 157.

일반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기본원리는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사회 계층간 및 지

리적인 형평성과 비차별성,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지속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보편적서비스는 망외부

성(network externality)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사회적 후생의 증진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정보통신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과 경

제적 효율을 추구하면서 국가적 통일성과 국민화합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

하는 정책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정훈·나상우, 2009).

한편 최근에는 사회적인 공기(公器)로써 평가되는 방송에 보편적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정보수단에의 접근가능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방송에서는

미디어라는 매체특성상 내용측면의 보편성도 동시에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에 따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방송서비스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방송사들의 전송전파가 전국의 모든 지

역에 도달하도록 하고, 지리적으로는 난시청지역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TV수상기를 보유하는 모든 국민에게서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 공

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확실하게 전제되어 있다. 둘째, 방송에 있어서

독특한 의무로써, 방송내용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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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국뉴스의 제공, 시사프로그램, 국민의 관심사인 스포츠경기 등에 대하여 모

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특정계층의 취향만을 만족시키

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방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송

해야 한다(최양수 외, 2001).

전술한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 전달내

용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통신에 비해서는 내용적 측면(콘텐츠적 측면)에 대

한 규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 방송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편성내용에서의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방송법에서도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공영방송인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게 무료로 지상파방송을 제공함

과 동시에 방송편성에서의 보편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는

수신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개

념은 명시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비용보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

닌 방송자원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보편적 접근성과 유사한 의무를

부여한 후에, 내용적으로는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별도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이 디지털화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방송사의 역할이 제작,

서비스 제공, 전송 등 가치사슬의 각 기능별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유료

서비스가 방송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송에 있어서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류춘열․배진한,

2000). 이는 방송의 영역이 통신과 융합됨에 따라 채널의 용량이 확대되고 양방향성

이 증대되어 장애인․노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서비스의 기술적인 지원은 가

능해졌지만, 이러한 방송서비스들이 경쟁을 기반으로 유료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통신부문과 유사하게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방송이용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편

적 서비스제도의 마련 및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곽정호, 2005)

보편적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무료 혹은 싼 가격으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적 선택‘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정보향유의 문제와 접합시킨 보편적 접근권은 ‘정보권을 새

로운 인권과 복지의 개념으로 확립해야 하며 특히 지급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정

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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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적 접근권은 계층 간의 지식정보의 격차

를 좁힐 수 있는, 즉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로 사회를 양극화시키지 않고 모든 사

람들이 정보사회가 창출해낸 양질의 정보들을 동등하게 향유하며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다.

전술했듯이 보편적 접근권은 20세기 초 전화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공익적 차원

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민간

의 사업적 목적을 보전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

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접근기회를 제공하여 형식적 인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또한 보편적 접근권은 민주주의적 평등 원칙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 구

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데, 이

것은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이성적이며 상식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

한의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동등한 접근에 대한 권리는 주된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개된 사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

분이다. 실제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은 이러한 권리를 통해 균등한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받음으로서 알 권리의 충족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

졌다(Schement, 1995).

방송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초창

기에 전화에 한정되었던 논의에서 더욱 나아가, 기술 발전에 따른 매체 환경의 적

응이라는 측면에서 방송 분야의 보편적 접근권으로 확장된 것이다. 방송의 보편적

접근권은 수용자들의 매체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감소시키자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이것은 소유 재산의 정도와 지리적인

제약 때문에 방송에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특정 이벤트에 대한 공

영방송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기반에는 바로 방송의 공익성3)이 자리하고 있다. 방송은 막강한

3) 실제로 방송의 공익성이란 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명확하게 해주는 내용차원에서의 방송의 사회

적 기능을 의미한다. 공익성은 크게 세 가지 차원 - 보편성, 다원성, 공동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보편성이란 방송이 어느 특정 집단의 이해나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특정 종교나 이념, 인

종과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방송서비스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이념이다. 방송에서

이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을 들 수 있다. 둘째, 다원성이란 방송이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가진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방송은 중립성을 지키며,

불편부당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이 다원주의 이념에 충실한 국가가 독일이다.

공동성이란 방송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가치와 이념은 전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그리고 공유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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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주파수의 희소성과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로 말미암아 부

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감독 기구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또한 사회적 공기로

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방송의 공영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우

리나라에서도 방송법 6조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명문화하여 방송의 공

적 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 2-2> 방송법 6조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

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

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

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사들은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며, 전파에 대한 방송사의 독점적 이용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여되고, 수용자인 국민들은 방송의 존립 근거이자 공익성을

향유해야 하는 실질적인 주체라 할 수 있다. 결국 수용자는 방송의 존재에 있어서

것이어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최현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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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인 존재이므로 방송의 모든 공익적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수

준 높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국가

적 행사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부여받기 위한 주장 역시 정당화되는 것이다.

즉, 방송의 공익성에 근거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바로 전통적으로 주파수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희소한 방송

자원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 도모나 또는 특정 세력의 선전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방

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시장논리와 자본주의 법칙에 따

라 발생한 제도가 아니라 그러한 논리와 법칙에 반하는 사회적 실천에 따라 나온

제도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서 공공성, 공익성 등의 철학

적인 원리가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방송시스템이 공

영방송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그리고 최근의 DMB에서 IPTV까지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비롯한 방송환경의 급격한 기술적 발전이 전파의 희소성 문

제를 상당부분 극복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서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이

론적 근거로 평가 절하 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이 한 사

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론장으로서, 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문화적 통

합수단으로서 나아가 국민의 교육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익성 실현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평가받는다고 할 수 있다(이준수,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전파 자원의 유한함과 희소성이라는 문제가 테크놀로지의 발전

으로 상당부분 극복되었더라도, 방송의 공익성과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

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재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공영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정보가 상품화

되는 디지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은 정보 빈자에게 항시적으로 값싸고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이때 보편적 서

비스는 내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접근의 측면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즉, 국민

의 공통적인 관심사와 국가적 이벤트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

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공영방송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문화

정체성 확립에 힘써야 하며, 시민 사회의 발전과 시민 정신의 함양을 통해 국민들

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여론 형성과 토론, 시청자가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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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공용배, 1998).4)

방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은 과연 어떠한

것을 보편적 접근권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

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이 제공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이 증폭될

수 있는 사안들을 우선순위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사회적으로 요

구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간의 재분배를 통한 균등한 접근이

보장되는 기본 재화이다. 이러한 기본 재화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인기 스

포츠 이벤트이다. 사회적인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츠 이벤트는 사회구성원들

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례로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축구 한․일전의 경우,

승패에 상관없이 국민의 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중요 스포츠 이벤트는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본

재화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에 보편적 서비스는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측면에서 개념의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재화로 여겨지는 스포츠이벤트, 그리고 이를 다루는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은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이 보편화

됨에 따라 채널방송사업자 등이 스포츠 방송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중계권을 획득하

여 남용할 경우 지상파에만 의존하는 시청자 계층의 사회복지를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제화된 개념이다.

스포츠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은 방송에 대한 공공성과 공공 서비스 개념

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나 스포츠가 유료채널의 상업성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일부

독점 유료방송사는 시장 확대라는 전략에만 이용하였으며, 가입자 확대 및 시청률

확보의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서비스로서 스포츠에 대한 의미는 퇴색시켜왔

다. 거대 독점방송사들은 인기 스포츠에 대한 고액독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켰고,

그 결과 일반 시청자와 무료 방송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 기본논리를 보면, 다

매체 다채널 방송환경에서 범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 및 행사가 유

료방송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이 침해되고, 방송의 국민통합기

4) 이종기·이상우·이봉규(2009)는 방송 산업에 있어서 보편적서비스는 공익성을 전제하되, 최소화의 관점에

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KBS1과 EBS가 이에 해

당한다고 논의한다. 동 방송들은 방송법 등에 의해 공익적 내용의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신의

보편적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들인 공익성, 지역 커버리지, 기술의 안정성, 사회복지 및 정보화촉진 등

도 충족하므로 방송의 보편적서비스로 지정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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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이 특정

한 빅 스포츠 이벤트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

영방송을 포함한 무료 방송사가 거대 자본의 유료방송에 대항해 주요 스포츠 이벤

트의 방송권을 확보해 많은 시청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

부가, 바로 보편적 접근권 논쟁의 핵심인 것이다(송해룡․김원제, 2005).

최근에는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을 둘러싸고 방송 이념적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시청자의 무료TV시청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의 보편적 접근

권이 다채널 시대에 필요하다는 입장과 반대로, 이것이 시청자 이익에 반한다는 반

론이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인기스포츠를 둘러싼 보편적 접근권은 시청자의 권익을

둘러싸고 넓게는 공익주의 및 시장주의 논쟁과 연결되는데, 각 진영의 입장을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영방송과 무료지상파 등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접근권 도입을 찬성하는 공

익주의적 입장에서는 첫째, 스포츠가 국가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한

다는 의견을 내세워 법적 규제를 통하여 스포츠 경기를 무료로 방영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둘째로는 인기스포츠에 대한 규제를 통해 중계권의 폭등을 막고 스포츠에

대한 지나친 상업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순기능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공익주의

입장에서는 인기스포츠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방송공익성의 하위

범주인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간 통

신네트워크의 접근을 보장해 주는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유사하다.

아날로그 시대에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는 지상파를 통해 TV신호를 거의 전 가구

에 전달하면서 달성되었다. 모든 TV서비스가 무료이거나 또는 수신료만 지불하면

접근이 가능했고, TV수상기의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충족될 수 있었다(정

용준, 2002). 그러나 1990년대 유료TV가 시작되고, 최근 디지털 방송시대가 개막되

면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가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방송사간

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기 영화나 스포츠 같은 방송사의 핵심 프로그램이 무료

TV에서 유료TV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시청자

들은 흥미롭고 국민적인 관심사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

해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접근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다. 이 상황은 방송의 공익주의를 새롭게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의 뉴미디어 사업자로 대변되는 시장주의적 진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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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첫째, 보편적 접근권과 스포츠 특별지정이벤트의 리스트 지정과 관련한 법제

화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막고 현재도 지적되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오히려 더

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보편적 접근권 도입이

오히려 시청자의 자유로운 시청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지상파방송사의 정규편성관계로 인한 중계방송의 예고 없는 일방적 중단,

방송사의 정규 편성을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시작시간을 미루거나 앞당기는 사례,

독점 중계하기로 한 스포츠중계 방송의 횟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 등이 제시

될 수 있다. 보편적 접근권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지상파의 횡포가 더욱 거세질 것

이라는 것이 시장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또한, 시장주의 진

영에서는 또한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국가 및 공동체보조금을 규제하는 로마조약에

위배되고 시장에서의 소비자 프로그램 선택이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

안이라고 주장한다(소네 도시로, 2002; 정용준 2006 재인용).

이처럼 이념에 기초한 양 진영의 찬반논쟁은 유럽과 미국 간 상황의 비교에서 그

대로 나타난다. 공공 이념이 발달한 영국과 여타 유럽국가에서는 방송법에 스포츠

의 보편적 접근권을 명시하였고, 반대로 공공성보다 시장 경쟁의 원리와 사적 재산

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규제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5) 이는 대서

양을 사이에 둔 두 진영의 방송 이념과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히 유럽

의 경우는 스포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논의가 방송의 산업적인 시장 논리보다는

국가 규제의 공영논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FIFA나 IOC 등의 국제 스포츠조직도 EU의 권고안이나 보편적 서비스에 대

한 유럽 국가들의 법제화에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하여

천문학적인 수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상업적 수익을 배제할 수 없다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2) 해외사례 검토 

공영방송 의식이 강한 유럽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방송에 대한 공공성과 공공

서비스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스포츠가 pay-TV 혹은 PPV채널의 상업성에

5)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없다. 이것은 사

법부가 FCC의 인기스포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규제(anti-siphoning rules)를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화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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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는 이유로 일부 독점 유료 방송사에 의해 시장 확대라는 전략에 이용되면

서 가입자 확대와 시청률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들 방송사들의 인기 스포츠에 대한

고액독점이 계속되자 이에 맞서 일반 시청자들과 무료 방송사들의 반발이 계속되어

왔다. 월드컵, 올림픽 중계와 같은 거대 이벤트의 보편적 서비스를 주장하는 입장에

서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방송환경이 변화되고 유료방송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범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 및 행사가 유료방송에 의해 독점됨으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국민이 무료로 이들 프

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

으로 계속되고 있는 스포츠의 독점과 규제에 대한 논란 속에 공영방송을 포함한 무

료 방송사가 거대 자본을 가진 유료방송에 대항해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을

확보해 많은 시청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는 보편적 접근권 논쟁의

핵심이다(송해룡․김원제, 2005).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들은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FIFA나 IOC같은 국제 스포츠 조직들도 EU의 권고안이나 보

편적 서비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법제 제정에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하여 천문학적인 수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상업적 수익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국제적인 스포츠 조직들의 입장이다.6) 이러한 국제 스포츠 조

직들의 행보는 미디어스포츠의 자유로운 시장경쟁구도라는 측면을 옹호하는 스포츠

독점 방송권 반대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의 보편적 서비스 논쟁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영

국의 BBC의 사례, 2002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 바 있는 일본 NHK의 사례 및 국

내의 보편적 서비스 논쟁의 추이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7년 윔블던 테니스 대회가 최초의 스포츠 방송으로 생중계되었던 영국의 BBC

는 1955년에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ITV의 출현 이전에는 스포츠 중계방송에 완전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또한 ITV의 설립 이후에도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유일한 방송사였던 BBC는 여전히 올림픽 경기 등을 특별지정이벤트로 지정하여 독

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이후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던 ITV가 국민들에게 전

6) FIFA와 IOC등의 스포츠 기구는 TV중계권과 스포서십에서 재정의 상당부분을 획득하는데, 그 규

모에 있어서 단일국가의 GNP를 넘어선다. 예로 올림픽의 경우 방송중계료가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며, 이는 IOC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올림픽에서의 중계권료 증가는 명료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김원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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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올림픽 등 스포츠 방송권을 BBC를 누르고 확보하게 되자,

BBC의 주도로 상업 텔레비전을 규정하는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특별지정이벤트의

경우 전국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후 머독의 위성방송 채널인

BskyB가 등장할 때까지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며, 전 국민의 80% 이상이 수신 가

능한 BBC와 광고방송에 의한 상업 텔레비전의 지상파 방송국에만 빅 스포츠의 중

계권이 양도되었다.

그러나 1990년 말에 유료 방식에 의한 위성방송인 BskyB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구도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BskyB는 유료채널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국내

의 주요 스포츠 방송권을 획득하였고, 자금력에서 열세인 지상파 방송국에는 스포

츠 방송 자체를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예

측하고 있던 BBC등 방송사업자들은 1990년 방송법 심의 과정에서 유료 방송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서비스가 스포츠 등의 특별지정이벤트의 독점방송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권이 방송 시장원리의 경쟁을 도입하는 것

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료방송 가입자가 시청한 프로그램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Pay-per-view에 의한 금지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BskyB의 스포츠 독점 방

송권을 규제할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이후 1996년 1월 머독의 BskyB가 영국에서 특별지정이벤트로 지정된 올림픽의 유

럽 방송권 획득에 처음으로 나선 것을 계기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여론이 일어

나게 되었다. 특히 1996년 방송법에 의해 수신료와 광고 방송을 재원으로 하는 서

비스에서 시청자가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인

Free-to-air라는 개념이 제기되면서, 지상파의 거대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권이 확

보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특별지정이벤트 조항이 삽입되면서 국민적인 이벤트에 대

한 무료 TV의 우선 방송이 실현되었다.

한편 1998년 무료이벤트 리스트가 개정되면서, 무료지상파방송에 합리적인 가격으

로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종목들의 집합인 '그룹 A'의 크리켓 경기가 무료지

상파 방송에 2차 중계권만 인정하는 ‘그룹 B'로 넘어간 사건은 BBC측에게는 충격적

인 결정으로 여겨졌다. 결과적으로 크리켓 경기의 중계권은 공개입찰을 통해 ch4와

BSkyB로 넘어갔으며, BBC는 고가의 스포츠 경기 중계를 위해 다른 회사와 제휴하

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BBC로서는 스포츠프로그램 예

산이 대폭 상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스포츠 중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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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업적 제휴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을 수용해야만 했고, 그

해 스포츠프로그램 예산을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일본 NHK의 사례를 보면, 1998년 프랑스월드컵중계 당시 NHK는 전 경기

를 방송한바 있다.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는 방영권의 급등으로 독점방송을

단념했다. 대신 민방과 저팬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40경기의 방영권을 획

득하여, 40경기 중에서 예선 라운드의 일본전 1시합과 개막전, 결승전을 포함한 24

시합을 NHK종합과 BS디지털 하이비전에서, 나머지 16경기를 민방에서 중계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국에서 직접 벌어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청자들은 돈

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머지 월드컵 중계를 기본적으로는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일본에서도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

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NHK의 지상파가 대부분의 스포츠이벤트를 중계해 왔

고, 미국에서 PPV로 방영되는 프로복싱의 헤비급 타이틀매치마저도 무료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처음으로 이슈화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편적 접근

권에 대한 주장이 단지 무료중계방송을 유료로 보게 된데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은

아니며, 굳이 고액을 지불하면서 전 경기를 중계방송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논의도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는 기존의 일본의 뒤틀린 스포츠문화와 방송문화에 대한 자

성의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유럽 주요국(호주를 포함)의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려는 정서적인 면과 공공

재로서의 방송의 역할을 반영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편적 서비스는 영국

에서 시작되었지만, 공영 이념이 매우 강한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이를 수용하

여 방송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EU차원에서 특별명령 등을 통해 EU의 회원 각국이

적극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997년 EU는 ‘국경 없는 텔

레비전에 관한 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을 통해 각국의 국민에

게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실제로 마련한 바 있

다. 이 EU의 지침은 15개 회원국의 방송관계 법제․행정의 통일원칙을 정한 것이

다. 1997년 EU의 지침은 EU 각국 정부가 사회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졌다고 생각되

는 스포츠 등 이벤트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부분이 무료텔레

비전을 통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생방송, 혹은 시차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

를 보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의무화하고 있다(Media Research Institute, 2006).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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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럽에서는 특정한(축구에 다소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스포츠이벤트가 단

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계승해온 재산으로서의 문화적

인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송해룡․김원제, 2007).

<표 2-3> 각국 보편적 서비스 논쟁의 추이와 결과

국가 시기 주요내용

영국

1937년 윔블던 테니스가 최초의 스포츠 중계방송으로 BBC에서 방영

1955년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ITV가 출현, BBC의 주도로 상업 텔레비전을

규정하는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특별지정이벤트의 경우 전국적 방송을

하는 것이 의무화

1990년
유료 방식에 의한 위성방송인 BskyB의 등장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팽배

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 미약

1996년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바탕으로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

가 제정되어 무료 TV의 우선 방송 실현

1998년
무료 이벤트 리스트의 개정으로 BBC가 크리켓 경기의 중계권을 빼앗긴

사건으로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상업적 제휴가 활발해짐

일본

1998년 NHK가 1998년 프랑스월드컵 전 경기를 중계방송

2002년
방영권의 급등으로 NHK는 독점방송을 포기, 무료방송으로 월드컵 중계

가 불가능해지자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여론이 대두

한국

1997년～

2000년

- 1997년에는 지상파 방송 3사가 메이저리그 박찬호 중계 공동협상

- 1999년과 2000년 인천방송이 박찬호 경기 독점권 따내며 중계권 갈등

촉발

2002년

지상파 방송 3사가 Korea pool을 조직하여 2002월드컵 중계를 공동

협상하였으나, 국내 스포츠 마케팅사의 개입으로 중계권 획득에 난항을

겪음

2005년
- IB스포츠의 MLB 중계권 획득과 엑스포츠 독점 방송 논란

- IB스포츠의 아시아 축구연맹 주관 경기의 독점 중계권 획득 논쟁

2006년 - SBS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독점획득과 보편적 접근권 논쟁 재점화

2010년
- SBS의 벤쿠버 동계올림픽/남아공 월드컵 단독 중계, 방송사 간 갈등

촉발(정부 차원의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재논의 시작)

출처 : 송해룡․김원제(2007), p. 64; 한국사례 최근 내용 추가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우선, 공영방송의 의식이 강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접근권 도입과정과 세부 법제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유럽사례에서는 최초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

는 영국과 非유럽권 국가에서는 반 독점권을 막기 위한 Anti-siphoning rule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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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스포츠 방송규제에 대한 엄격한 철학을 가진 호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세

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7)

(1) 보편적 접근권 제도 및 리스트 현황

① 영국

1937년 윔블던 테니스 대회가 최초의 스포츠 방송으로 생중계되었던 영국의 BBC

는 1955년에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ITV의 출현 이전에는 스포츠 중계방송에 완전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또한 ITV의 설립 이후에도 전국을 가 시청권으로 하는

유일한 방송사였던 BBC는 여전히 올림픽 경기 등을 특별지정이벤트로 지정하여 독

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이후 ITV가 영국 국민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통해 인

기를 누리면서 올림픽 등 스포츠 방송권을 BBC를 누르고 확보하게 되자, BBC의 주

도로 상업 텔레비전을 규정하는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특별지정이벤트의 경우 전국

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후 머독의 위성방송 채널인 BskyB가 등장

할 때까지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며, 전 국민의 80% 이상이 수신 가능한 BBC와

광고방송에 의한 상업 텔레비전의 지상파 방송국에만 인기 스포츠의 중계권이 양도

되었다.

그러나 1990년 말에 유료 방식에 의한 위성방송인 BskyB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구도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BskyB는 유료채널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국내

의 주요 스포츠 방송권을 획득하였고, 자금력에서 열세인 지상파 방송국에는 스포

츠 방송 자체를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였다. BskyB는 영국에서

시청자를 획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핵심콘텐츠(Killer contents)였던 축구에 많은 관

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1992년 프리미어 리그의 독점방송중계권을 통해 스포츠

채널을 유료화하면서 1993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BskyB의 스포츠 독점 움

직임은 축구경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골프, 테니스, 크리켓 등 모든 종류의 스

포츠로 확대되었다. 1995년 12월에는 럭비유니온(아마추어)에 진출하여, ‘5개국 대항

럭비’(Five Nations Cup)의 방송중계권을 취득하기 위해 나섰다. 프로럭비리그의 경

구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슈퍼리그에 8,700만 파운드를 투자한 것을 담보로 스타선

7) 주요 국가(영국, 호주 등)들의 사례는 송해룡 김원제(2008)의 연구내용을 주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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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뉴스코프(News Corporation)의 동의가 없으면 소속팀을 바꿀 수 없다는 약정

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Media Research Institute, 2006).

한편,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불안감을 지니고 있던 BBC등 방송사업자들은 1990

년 방송법 심의 과정에서 유료 방송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서비스가 스포츠 등의 특

별지정이벤트의 독점방송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권이 방송 시장원리의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료방송 가입자

가 시청한 프로그램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Pay-per-view에 의한 금지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BskyB의 스포츠 독점 방송권을 규제할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이후 1996년 1월 BskyB가 영국에서 특별지정이벤트로 지정된 올림픽의 유럽 방송

권 획득에 처음으로 나선 것을 계기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여론이 전 영국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BskyB의 자회사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은 올림픽의 유럽중계권

료로 20억 달러를 정식으로 제시한바 있다. 한편, 1996년 방송법에 의해 수신료와

광고 방송을 재원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시청자가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

신할 수 있는 서비스인 ‘Free-to-air’라는 개념이 제기되면서, 지상파의 거대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권이 확보되었다. 문화부장관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는 자문

그룹을 결성하여 특별지정이벤트의 리스트를 제안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특

별지정이벤트 리스트(Crown Jewels)를 발표하였고, 특별지정이벤트 조항이 삽입되

면서 국민적 이벤트에 대한 무료 TV의 우선 방송이 실현되었다.8)

특별지정이벤트의 리스트 분류는 1996년 당시 상업방송의 규제감독기관인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 ITC)에서 제정한 ‘스포츠와 특별지정이

벤트 리스트와 관계된 ITC 법령(ITC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법령안에는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문

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DCMS, 이하

DCMS)장관에 의해 지정된 자문그룹이 제안한 국익과 관계된 기타행사와 스포츠의

텔레비전 방영에 대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법이라고 할

8) 중계권 급등문제가 공영방송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BBC의

MOTD(Match of the Day : 오늘의 경기)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MOTD는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의 한 주간 하이라이트를 묶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서 37년 전통을 자랑하는 BBC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2000년 6월 ITV에 하이라이트 중계권을 빼앗겨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

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로써 취임 초 스포츠프로그램을 통해 BBC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장담한 신임사장 그렉 다이크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다(송해룡,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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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2003년 방송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이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ITC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 신설된 독립규제기관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으로 이관되었다.

법령은 ITC(현재는 Ofcom)의 사전 허가 없는 독점적인 방송과 특별지정이벤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생중계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 습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령 하에서 이러한 규약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포함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별지정이벤트의 리스트에는 법령에

따라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에 의해 작성되며, 그 리스트는 Ofcom 법령의 ‘부록

1(Annex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은 BBC, 웨일즈 위원회,

Ofcom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

다.

그룹A에 속하는 이벤트들은 무료지상파에 의한 생중계권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룹B의 이벤트들은 비지상파가 생(live)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료지상파방송사에 2차 중계권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무료지상파에 의한 의무

중계 경기인 A그룹의 이벤트들은 첫째, 국민적인 공감이 있어 국민을 통합하는 이

벤트와 국민적인 연중행사이고, 둘째, 탁월한 국내 혹은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 또

한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팀 혹은 선수가 출장하는 경기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그 기준이 된다. 한편, B그룹의 이벤트들에는 지상파의 무료방송으로는 생중

계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해당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기간이 장시간이거나(크리켓 월드컵), 개최되는 장소가 광범위(6개국

럭비 토너먼트) 하여 지상파에서 생중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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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2008년 최신 개정자료 포함)

구분 1991년 방송법 1996년 방송법 2002/2008년 방송법

그

룹

A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결승 토너먼트

․FA컵 결승

․스코틀랜드 FA컵 결승

․The Grand National

․The Derby

․윔블던 테니스 결승

․영국에서 열리는 크리켓

매치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결승 토너먼트

․FA 결승

․스코틀랜드 FA 결승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결승 토너먼트

․The Grand National

․The Derby

․윔블던 테니스 결승

․럭비리그 챌린지 컵 결승

․럭비 월드컵 결승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결승 토너먼트9)

․FA 결승

․스코틀랜드 FA 결승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의 결승

토너먼트

․The Grand National

․The Derby

․윔블던 테니스 결승

․럭비리그 챌린지 컵 결승

․럭비 월드컵 결승

그

룹

B

․영국에서 열리는 크리켓

매치

․윔블던 경기 결승 이외

경기

․럭비월드컵결승 토너먼트

이외의 경기

․국내를 포함한 5개국

럭비 토너먼트

․The Commonwealth

Games(영연방 연합들의

국가대항경기)

․크리켓 월드컵

․라이더 컵 오픈 골프

․영국에서 열리는 크리켓 매치

․윔블던경기 결승 이외경기

․럭비월드컵결승 토너먼트 이외의

경기

․국내를 포함한 6개국 럭비

토너먼트

․The Commonwealth Games

(영연방 연합들의 국가대항경기)

․크리켓 월드컵 - 결승, 준결승,

자국 팀 시합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10)

․라이더 컵 오픈 골프

․전영오픈골프

한편 1998년부터 영국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리스트 작성의 중요한 원칙은 바로

‘열린(open)’과 ‘투명한(transparent)’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

부의 독립적인 자문그룹(independent advisory group)들로부터 리스트 작성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게 되는데 이 그룹에는 영국의 방송사업자(BBC와 ITV 그리고 Ch4,

Bskyb), 규제기관(ITC 후에 Ofcom으로 이관), 그리고 개별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기구(IOC, 영국 축구협회, FIFA와 영국과 웨일즈의 크

리켓 협회 등)의 전문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DCMS에 의해 선임된 자문그룹

9) 여기서 결승 토너먼트는 조별리그 3차전까지 끝낸 각조 1,2위 16개국이 지면 바로 탈락하는 ‘녹아웃 토

너먼트’ 경기를 의미한다.

10) 1996년에는 제외되었다가 1997년 새롭게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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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Group)이 최종적으로 리스트 종목을 선정할 때는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

이 해당 종목들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내는 통합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TV시청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종목인지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리스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수단을 통해서 방송사

업자들과 스포츠 단체들, 시청자 대표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도 충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DCMS, 2008).

한편, 리스트의 각 범주를 통해 보장하는 중계권 계약에서 우선 협상자 자격을 갖

추는 무료 보편적 방송사의 자격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확보된다. 일단 해당 채널

을 시청할 시점에서 수신료 이외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95%

이상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상파 공공서비스 방송사인 BBC1,

BBC2, ITV, C4, Five만이 우선 협상자로서 자격을 갖는다. 95% 이상의 포괄범위는

기본적으로 커버리지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데, C4와 Five는 아날로그 지상파 커버

리지 만으로는 95%에 도달하지 못한다. C4는 Freesat과 Freeview와 같은 무료 위성

및 지상파 플랫폼덕분에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Five는 최근 Ofcom의 해석을

통해 해당 지위에 올랐다. Five의 96% 포괄범위는 케이블 플랫폼의 수치를 포함한

것인데, 케이블방송의 시청 자체는 유료 기반이지만 Five는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고 Five가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결국 의무전송/제공

(must-carry/offer) 채널로 분류된 공공서비스 채널 가운데 BBC의 디지털 전용 채널

을 제외한 다섯 개 주요 지상파 채널이 모두 무료 보편적 서비스 방송 채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라 하겠다(정준희, 2010).

<표 2-5> 리스트분류에 따른 규제내역

A List B List

규제내역
무료지상파방송에 의해

방송되어야 함
2차 중계권은

무료지상파방송에게 할당되어야 함

② 독일

1998년 3월 독일연방 주의 수상들은 베를린 회의에서 일반 공중의 관심을 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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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스포츠행사는 TV 시청자들에게 추가부담 없이 제공되어야 할 일반적인 상

품으로 두자는 데 합의하면서 ‘보호목록(Broadcasting major events)’을 결정했다. 이

합의 사항은 국가협정의 형태로 정리되어, 1999년 3월 제4차 방송국가협정으로 결

정되었다.

리스트를 통해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정 행사들이 독일에서 가장 큰

인기스포츠인 축구 경기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유료 TV가 독점으로 중계해서는 안 되는 대형 행사에 관

한 규정에 있어서 스포츠만을 국한하고 있지 않지만(영국과 이탈리아의 예 참조),

독일의 경우에는 그 범주를 스포츠 대형행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독일

에서는 케이블채널에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의 의무적

전송과 주민에게 제공되는 상업방송의 채널의 다양성을 통해 소위 미디어의 다양성

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독일 국민의 80%이상이 케이블을 통해서 지상파공영방송을

수신하고 있다. 각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케이블의 기초서비스

(Grundversorgung)에는 ARD, ZDF, WDR, 3SAT, Phoenix, Kinderkanal(어린이 채

널) 그리고 오픈채널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며, Eurosport(유럽스포츠 채널)과 독일

스포츠채널(DSF)의 기본서비스 프로그램도 포함된다.11)

리스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하계 올림픽은 독일대표팀이 참여하지 않

더라도 보호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축구선수권대회와 월드컵에서 독일대표팀

이 참가하는 모든 경기와 독일 팀의 참가여부와는 관계없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와

월드컵의 개막전, 준결승 및 결승전은 보편적시청권으로 보호해야 할 스포츠경기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독일축구연맹컵(German FA Cup)의 준결승 및 결승,

그리고 독일축구국가대표팀의 홈경기와 원정경기(평가전, 월드컵 예선 등), 유럽 내

에서의 어떠한 클럽 경기의 결승전(Champions League, UEFA Cup)에 독일 팀이

출전한 경우로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11) 독일의 경우 3분의 2이상의 가구가 실제로 수신 가능하다면 굳이 무료 지상파방송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하지 않아도 되며, 유료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행사들을 중계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청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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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정국가협정의 ‘보호목록’>12)

제4차 개정국가협정, 1999. 3. 31. 현재.

5a 대형행사의 중계

(2) 위 규정의 의미에서 대형행사는:

1. 하계 및 동계 올림픽,

2. 축구 유럽 및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독일 팀의 전 경기와 개막전, 준결승 및

결승전,

3. 독일 축구 연맹컵(FA)의 준결승과 결승전,

4.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국내 및 해외경기,

5. 유럽의 축구 연맹컵(챔피언스 리그, 승자컵, UEFA 컵)에서 독일 클럽 팀의 결

승경기

여러 개의 개별행사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행사에서는 각개의 개별행사도 대형행

사에 해당된다. 대형행사를 본 규정 하에 포함시키거나 그로부터 제외시키는 것

은 단지 모든 주들의 국가협정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③ 프랑스․이탈리아․아일랜드

프랑스에서는 동․하계 올림픽과 프랑스 대표 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축구, 유럽

축구 선수권 경기, 프랑스컵 축구 결승전,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등을 보편적

인 시청권 방송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정도의 가시청 범위를 가진

방송사가 이들 경기를 중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문화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대신에 프랑스에서는 2000년의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의 상당

부분이 특정행사를 무료TV에서 생방송 또는 재방송으로 지켜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게 되는 방식으로 독점 중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 행사

에 대한 목록은 국사원의 시행명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청자의 ‘상당 부분’이 무료TV로 볼 수 없는 방식

으로 위에서 언급한 특정한 행사들이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결국 유료방

송이 이들 행사를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12) 2008년에 개정된 최신 리스트도 1999년 리스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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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1999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event of major importance to

society)’의 개념으로 일반국민이 90% 이상 수신 가능한 방송국을 통해 중계되어야

하는 이벤트 목록을 제정하고 있다. 리스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하계 올림픽은 이

탈리아 대표 팀 경기만을 중계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다. 월드컵과 유럽축구선수권

대회의 결승전은 이탈리아 팀이 참가하지 못해도 중계되어야 하지만(이탈리아 대표

팀이 참여할 경우에는 모든 경기 중계), 챔피언스 리그, UEFA컵의 결승과 준결승경

기는 이탈리아 팀이 참가할 경우에만 중계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이탈리

아 자전거 투어 경기(Giro d'Italia),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원 이탈리안 그랑프

리, 산레모(San Remo) 이탈리아 음악 축제 등이 보편적시청권을 보장해야 하는 행

사로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1999년 방송법(Broadcasting(Major events television coverage)

Act)에서 다음과 같이 유료방송국에 대한 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

하고 있다. 즉, 이벤트들은 국민의 95% 이상이 시청 가능한 무료 텔레비전 방송국

을 통해 방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리스트를 살펴보면 하계올림픽이 리

스트에 올라 있다(동계 올림픽은 제외). 또한 유럽축구선수권대회와 월드컵 개막식,

준결승, 결승전을 제외하고 모든 축구경기는 아일랜드 대표 팀이 참가하는 경우만

이 유료방송국에 대한 독점권을 제한하는 리스트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 대표팀이 출전한 럭비 월드컵 결승 토너먼트 경기도 해당된다. 반

면 아일랜드 대장애물 경마와 아일랜드 더비 경마 대회, 더블린 경마 네이션스 컵

등은 대표팀 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표 2-6> 2008년현재프랑스․이탈리아․아일랜드의 보편적시청권적용 대상

해당 리스트 목록

프랑스

동․하계 올림픽, 프랑스 대표팀이 출전하는 피파주관 축구 A매

치 경기, 월드컵의 개막전과 준결승․결승전, 유럽 축구 선수권

경기의 준결승과 결승, UEFA컵 결승, 프랑스 컵 축구 결승전, 6

개국 럭비 토너먼트, 프랑스 포뮬러 1 그랑프리,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남자경기), 프랑스 팀이 출전할 경우의 유럽/월드 농

구리그의 남․여 결승전, 프랑스 팀이 출전할 경우의 유럽/월드

핸드볼리그의 남․여 결승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을 포함

하여 총 2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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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계속

해당 리스트 목록

이탈리아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의 결승전과 이탈리아 팀이 출전할

경우의 모든 경기, 유럽 축구 선수권의 결승전과 이탈리아 팀이

출전할 경우의 모든 경기,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참여하는

모든 A매치경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준결승전 및 이탈리아

팀이 참가하는 UEFA컵, 이탈리아 사이클 투어 경기, 이탈리아

포뮬러 1 그랑프리, 산 레모 이탈리아 음악 페스티벌의 총 8개

항목

아일랜드

하계 올림픽, 전 아일랜드 지역대항 성인 축구대회와 헐링 결승

전, 아일랜드 대표 팀의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와 월드컵 예선 토

너먼트의 홈과 어웨이 경기, 아일랜드팀이 참가하는 유럽 축구선

수권대회와 월드컵의 최종 토너먼트 경기, 유럽축구선수권대회와

월드컵의 개막식, 준결승, 결승전 경기, 럭비 월드컵 결승 토너먼

트의 아일랜드 경기, 아일랜드 대장애물 경마와 아일랜드 더비

경마 대회, 더블린 경마 네이션스컵 경기의 총 8개 항목

출처: Ofcom(2008), pp. 11～15; 일부 재정리

④ 호주

호주의 인기스포츠 방송규제에 관한 법규는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i-siphoning rule이라는 반 독점권을 막기 위한 장치가 그것인데, 이는 인기 있

는 스포츠 종목을 중계함에 있어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에게 우선권을 주어 유

료 텔레비전사가 방송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Anti-siphoning은 현재도 적용되

는 규정으로 유료 TV의 입장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관심에서 소외된 비인기 종목

만 방송할 수밖에 없다는 반발감을 가질 수도 있다(곽기성, 2001).

궁극적으로 Anti-siphoning의 제정 목적은 유료 TV로 인해 free-to-air를 통해 TV

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Anti-siphoning을 통해 제정된 리스트가 전적으로 무료 방송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료 방송사에 이 리스트에 등재된 스포츠 경기의 방송권에 대한 구

입을 강요하거나 방송권을 확보한 방송사에 방송을 강요하지 않으며, 또한 리스트

에 오른 스포츠 종목의 독점적 중계권을 무료 TV중계권 자에게 보장하는 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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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DCITA(Australia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s: 이하 DCITA)장관은 특정사유

가 있을 경우, 즉 무료지상파가가 방송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획득하지 않을 경우

리스트에서 특별지정이벤트를 삭제하여 유료TV사업자가 자유롭게 방송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지정 행사가 시작되기 6주전까지 만일

무료방송사가 방송권을 획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리스트에서 관련종목이

삭제되어 유료TV가 방송권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방송사는 해당 경기에 대

해 생중계나 녹화중계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Anti-siphoning리스트와 관련해 유

료TV의 위반여부를 감독하고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

으로 통신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계권 취득, 광고 준비, 방송중계 계획

안 마련 등의 소요시간이 6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기한은 12주로

변경되었다(곽기성, 2005).

․지상파방송사에게 허용되는 Anti-siphoning 리스트상의 종목과 방송사들이 실제 이

들 종목 중 어느 정도 중계하기로 합의했는지에 대한 여부

․지상파 방송하가 실제로 중계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

․리스트에 추가할 종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1992년 방송법 제115조에 의해 DCITA장관이 무료시청이 가능한 이벤트의 목록을

지정할 수 있으며, 1994년에 리스트가 도입된 이후로 몇몇 지정된 이벤트의 변화된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1일에 리스트가 수정되었으며, 새로운 계열의

리스트는 2006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리스트 종목에 대한 분류는

유럽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세밀하게 되어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 새로운 Anti-siphoning 리스트에서는 경마와 호주식 풋볼 그리고 럭비리그와 럭

비협회 경기, 농구 등이 삭제되어 있으며, 일부 종목에서도 모든 매치에 적용되던

리스트가 대폭 간소화 되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스트 이벤트의 방송이 가능한 경우는 호주공영방송(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 ABC)이나 호주의 소수민족 방송인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처럼 공영방송인 경우, 그리고 호주 전 시청 인구의 50%이상



- 31 -

Anti-siphoning list의 세부 종목

동․하계 올림픽 경기

연방경기대회

경마

빅토리아 레이싱 클럽에 의해 개최되는 멜버른 컵의 각 경기

호주식 풋볼

결승 시리즈를 포함하는 호주식 풋볼 리그 프리미어십의 각 경기

럭비리그 풋볼

결승전을 포함하는 국가 럭비 리그 프리미어십 경기

오리진 시리즈의 국가 럭비 리그 각 경기

호주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국내외 국제 럭비 리그 테스트 매치

럭비 유니언 풋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호주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국제 테스트 매치

럭비 월드컵 토너먼트의 각 매치

을 커버 할 수 있는 상업방송일 경우에 한정된다. 그리고 리스트 화된 이벤트의 방

송권 획득은 첫째, 상기의 공영이나 상업방송이 생방송 중계권을 획득한 후 pay-TV

는 별도로 방송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둘째 공영이나 상업방송이 생방송 중계권에

대한 취득을 포기할 경우 pay-TV는 해당 장관에게 해당되는 경기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호주의 Anti-siphoning 리스트에는 총 21개 경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호주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경기를 분명하게 적시한 종목은 크리켓, 럭비 등 영연

방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항전 경기들이 대부분이며,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가대표팀

의 참가와 관계없이 본선 토너먼트(지역 예선을 거친 32개국이 참가하는)의 전경기

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유럽과 마찬가지로 동·하계 올림픽도 리스트에 등

재되어 있다.

<표 2-7> 호주의 new Anti-siphoning list (유효기간: 2006～2010년 11월)



- 32 -

<표 2-7> 계속

Anti-siphoning list의 세부 종목

크리켓

호주나 영국에서 개최되는 호주 국가 대표팀이 참여하는 테스트 매치

호주나 영국에서 개최되는 호주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1일 매치

호주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1일대회 중 적어도 한 매치가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

월드컵 1일 크리켓 매치

축구

영국 축구협회컵 결승

2006년 월드컵 각 매치

테니스

호주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의 각 매치

윔블던 토너먼트의 각 매치

프랑스 오픈 테니스 경기의 남자, 여자부 준준결승, 준경승, 결승전 매치

미국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의 남자, 여자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전 매치

호주 대표팀이 참가하는 데이비스컵 테니스 토너먼트의 각 매치

네트볼

호주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네트볼 경기 중 호주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매

치

골프

호주 마스터스 대회의 각 라운드

호주 오픈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

미국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

영국 오픈 토너먼트의 각 라운드

모터 스포츠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 그랑프리의 각 레이스

호주에서 열리는 모토 GP의 각 레이스

(배서스트 1000을 포함해) V8 수퍼카 챔피언십 시리즈의 각 레이스

호주에서 개최되는 챔프 카 월드 시리즈(인디카)의 각 레이스

출처 : ACMA(2006). Anti-siphon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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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우선방송사 지정과 각국방송시장 비교

보편적 접근권 제도가 도입된 유럽 각국(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등), 그리고 호주와 인도의 경우에는 보편적 접근권과 (보편적 접근권의 대상이 되

는) 특별지정이벤트의 지정에 대한 제한선이 시청가능인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정

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우선방송사로서 무료지상파방송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는 다음과 같다.

<표 2-8>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해외의 우선방송사 지정 및 현황

우선

방송사
세부내용

영국

무료지상파

BBC 1,

BBC 2,

Ch3(ITV

1), Ch4,

Ch5(Five)

- A급 특별 행사를 방송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만족하는

방송사는 가시청 범위가 전 영국 인구의 95%를 넘는 무

료지상파(BBC1, BBC2, ITV1, 채널4)

- B 리스트 행사는 비지상파방송사가 생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 지상파방송사에게 2차 중계권을 제공 의무

* 2010년 월드컵은 BBC, ITV가 공동중계

호주

무료

지상파

ABC, SBS

- 안티 사이포닝 규칙: ABC, SBS의 공영방송이나 인구 대

비 50%의 커버리지를 넘는 상업 무료방송사업자들이

특별행사에 대한 방송권을 유료TV에 대해 우선권을 가

짐

- 안티 호딩 규칙: 특별 행사의 방송권을 가진 상업방송사가

방송권 전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ABC와

SBS에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양도

독일

무료지상파

ARD, ZDF,

RTL

- 인구 2/3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사업자

* 2006년 월드컵을 지상파 방송사 3사가 순차중계. 2010년

월드컵은 ARD, ZDF (55 matches total), RTL (9 matches)

이 공동중계

이탈

리아

무료

지상파

RAI

- 전이탈리아 인구의 90%이상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방송

사업자

* 2010년 월드컵은 무료지상파(공영) RAI가 하루에 한 경

기만을 중계, 반면 유료위성채널인 SKY Italia가 전 경기

를 중계함

- 특정 방송사의 스포츠 중계권 한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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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계속

우선

방송사
세부내용

덴마크
무료지상파

DR, TV2

- 특정 방송사의 해당 스포츠의 독점권 소유를 허용하되,

시청자 도달 범위가 90％를 넘지 않으면 다른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해 국민의 상당수가 무료 TV 시청 의무

* 2010년 월드컵은 공영방송사 DR (10 exclusive matches

+ final)과 민영인 TV2 (32 exclusive matches + final)

그리고 유료채널인 Canal 9 (21 exclusive matches)이

동시 중계

프랑스

무료지상파

TF1,

France

Télévisions

- freeaccess television service에 해당되는 방송사업자는

적어도 프랑스인구의 85%가 무료로 시청 가능해야 함

* 2010년 월드컵은 공영방송인 TF1 (27 matches),

France Télévisions (37 matches)가 분담하여 중계될 예

정. 이외에도 유료방송인 Canal+로도 중계

아일

랜드

무료지상파

(공영:

RTÉ)

- 전아일랜드 인구의 95%이상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방

송 사업자

* 2010년 월드컵은 공영방송사인 RTÉ가 단독중계

인도 공영방송사

-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스포츠 및 국가적 행사에 대해

공영방송사가 국내 중계권을 가지지 않을 때 특정 방송

사가 생방송 독점 중계권을 가질 수 없음

- 이 조항에 불응하면 17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

일찍이 보편적 접근권 제도가 도입된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럽각국

과 호주 등은 방송시장규모가 인접 다른 국가들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것은 곧 해당 국가들에서 팽창하는 방송시장만큼 유료방송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스포츠중계권 독점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는 여지를 주고, 이것은 곧 무료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권 전체 유료방송 보급률은 2009년 기준 49.5%이며 2014년 에는 60%

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럽(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포함)과 동유럽

을 구분해보았을 때, 서유럽 방송시장의 유료방송가입자는 2009년 말 기준 약 8,590

만 명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유럽 지역의 56.4%를 차지하였고 동유럽은

3,490만 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2014년까지 서유럽은 연평균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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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를 기록하며 총 1억 300만 명의 유료방송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유럽 지역의 가입자 수는 연평균 성장률 5.9%를 기록하며 4,650만 명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방송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의 2009년 기준 케이블TV 가입자 수

는 7,410만 명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 수는

각각 4,000만 명, 82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케이블TV는 2014년까지 1.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입자 규모에서는 다른 매체를 압도하

며 유료 방송시장의 맹주 자리를 지켜갈 전망이다.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IPTV의 경우 향후 2014년까지 24%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입자 규모

는 2,41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보편적 접근권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4개 주요국(방송시장 규모 순)의 방송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유럽 최대 방송시

장인 영국은 2008년 기준 총 150억 유로(212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독

일이 130억 유로를 기록하며 뒤를 잇고 있다. 영국과 다른 국가의 큰 격차는 유료

방송시장 규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뒤이어 이탈리아는 2008년 88억 유로

규모로 유럽 방송시장 3위, 프랑스가 75억 유로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콘텐츠

진흥원, 2010).

[그림 2-1] 유럽각국의 방송시장규모(200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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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경과 

1) 국내도입 경과 

2005년 마케팅회사인 ‘IB스포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아시아축구연맹

(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중계권을 독점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

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지상파방송국과 케

이블 및 위성방송용 스포츠 전문채널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스포츠 중계권

과 관련한 갈등상황이 있었고, 지상파 방송국간에도 독점중계권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간의 중계권 논쟁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박

찬호 경기는 1997년 미국의 MLB International과 지상파 3사가 공동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중계권 확보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신설방송사인 인천 방송이 별도 협상을

통해 1999년 150만 달러를 2000년에는 3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독점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00년 11월 7일에는 MBC가 박찬호 출장경기를 포함한 MLB 중계권을 확보

하였으나, 박찬호의 부진으로 인해 기대했던 시청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2005년에는 IB스포츠가 MLB중계권을 따 냈는데, 박찬호의 이적과 부활 그리고

김병현․서재응․김선우․최희섭 등 후발주자들의 분발로 시청률과 광고매출 등에

서 호조를 보이며 Xports(엑스포츠)라는 케이블 TV채널의 성공가도에도 일조를 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IB측과 지상파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 방송 3사의 스포

츠 뉴스에서는 국내 메이저리거들의 동영상을 방영하지 않고, 설명과 정지화면만

내보내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한편, 2002년과 2006년에는 Korean pool이라는 합동방

송조직이 월드컵 축구 중계권을 공동 협상하는 등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박찬호 경기를 비롯해 프로야구의 독점 중계, 프로농구의 독점 중계를 둘러싼 스포

츠 중계권 쟁탈전은 지상파 방송 간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되어 버렸

다.

국내에서 중계권 논쟁이 결국 법제화 논의로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는 IB스포츠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경기의 국내 중계권의 독점 계약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이

다. IB스포츠가 향후 등장할 새로운 매체에 대한 중계권까지 재판매 할 수 있는 권

리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매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상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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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중계권 협상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

에서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 3사의 최근 행보들을 두고 뉴미디어 업계에선

‘현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 해석하기도 한다. 시청자를 위

한 뼈를 깎는 경쟁 대신 ‘담합’이 횡행할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방

송협회는 ‘진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다매체․다

채널 시대의 도래 등 미디어 환경이 변했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지상파 방송이

고유의 역할을 찾으면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중앙일보, 2005. 8. 19.).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 앞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산

업 경제적 논리로 인해 국민의 볼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05년 8월 1일 IB Sports의 전격적인 발표는 방송업계에 ‘쓰나미’로 다가왔다. 특

히 지상파방송사에게는 가히 ‘전쟁(동아일보, 2005. 8. 3)’ 선포에 다름 아니었다. IB

스포츠가 메이저리그 독점중계권을 확보했을 때만 해도 한번의 예외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IB스포츠의 발표는 당시 큰 파장을 불러왔다. IB스포츠가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7년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계약

했기 때문이다. IB스포츠는 계약을 통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월드컵, 2012

년 런던 올림픽 등 AFC가 주관하는 모든 주요 축구경기의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

기에 대한 중계권을 획득했다. 여기에는 아시안컵·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아시아 여

자축구 선수권대회·AFC 챔피언스 리그도 포함된다. 특히 계약은 지상파 방송·케이

블TV·위성방송뿐만 아니라 DMB와 IP-TV에 대한 중계권까지 포괄하고 있어 충격을

더했다. 급기야 2005-2006 프로농구 판매권 계약도 체결해, ‘고래를 잡아먹은 새우

(한겨레신문, 2005. 10. 7)’로까지 비유되었다.

어느새 IB스포츠는 중계권료 상승의 ‘원흉(한겨레21, 2005. 8. 17.)’으로 지목되어

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치부되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보

편적 접근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성방송은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 독점

방지 규제조항’을 방송법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케이블

과 지상파 간 경쟁을 제로섬 게임처럼 보도하면서 갈등을 부추겼다.

그런데, IB스포츠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결의를 다졌던 지상파방송 3사 사이에도

지속적인 균열의 잡음이 생겼다. 그 단초는 2005년 12월 SBS가 IB스포츠로부터 국

내 프로농구 중계권을 구입한데서 연유한다. 비록 지상파가 아닌 계열 케이블채널

(SBS스포츠)을 통해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었지만, 업계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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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졌다. 이후 KBS는 IB스포츠로부터 미국 메이저리그와 함께 아시아축구연맹

(AFC)이 주관하는 경기의 중계권을 사들였다. 2005∼2008년 메이저리그, 2006년부터

7년간의 AFC 경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프로농구에 대한 지상파 중계권을

산 것이다. MBC와 SBS는 독자적인 구매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중

계권 재분배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IB스포츠에 대한 지상파

3사의 공조체제는 사실상 완전히 깨진 상태다(서울신문, 2006. 2. 21).

외부환경도 점점 지상파방송사들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후 2005년 10월 국회 문

광위의 손봉숙·박형준 의원이 ‘보편적 접근권’과 관련 지상파방송사의 입장에 무게

를 둔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함으로써 지상파 측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하지

만 당시 이 개정안은 문광위에 상정된 채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어느 정

도 시청권을 확보해야 보편적 접근인지, 국민적 관심의 기준은 무엇인지 매우 애매

하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케이블채널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DMB, 인터넷 등을 통한 중계도 확대되는 등 방송환경이 크게 바뀐 것도 지상파들

의 입지를 어렵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2월 22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시리아전은 케이블 스포츠

채널에서만 방송된 한국방송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스포츠는 반드시 지

상파방송사가 ‘무료’로 ‘우선’적으로 방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대한 기폭제로 작용하였고, 점차 지상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결국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이 스포츠중계권을 독점하는 경우에 스포츠

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공공성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특별

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2007년 1월 개정방송법(법률 제

8301호, 2007. 1. 26)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가 새로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

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것은 2001년 6월 당시 심재권 의원

에 의해서였다. 이 법안은 방송법에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행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는 유료방송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생중계 또는 중계되어서

는 아니 되며, 지상파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이들 행사가 포함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었다. 보편적 시청권 또는 접근권

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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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행사를 유료방송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중계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시청권

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 개념을 먼저 도입했던 대다수 국가들

의 입법례와 비슷한 접근방법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방송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 들어서는 박형준 의원을 대표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2005년

10월 20일에 ‘보편적 접근권’을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하였다.

이 방송법에는 2007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 즉 AFC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IB스포츠가 계약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의 경우 2001

년에 발의된 심재권 의원과의 법안과 큰 차이점이 있다. 박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에는 ‘관심스포츠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관심 스포츠 등의 행사’를 특정 방송사가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특정 방송사’에 대한 부차적인 설

명이 없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무료 지상파 방송은 물론 유료방송도 포함하는 것으

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유사한 시기인 2005년 10월 27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보편적 접근권’ 보

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한 스포

츠 중계권 사업자와 중계권을 따낸 몇몇 방송사의 수익과 경쟁논리에 국민의 시청

권이 좌지우지되고, 국민의 시청권이 그들의 권한에 의해 선택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들의 방송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대상은 바로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국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방송주권인 시청권을 확실히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방송 콘텐츠 중에 상업화, 유료화 할 수 있는 콘텐츠와 공익적 공공성을 가진

콘텐츠를 구분해서 국민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이

용이한 콘텐츠의 시청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송법 제2조(용어)에 보편적

접근권 개념을 추가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의 법안은 유료방

송 시청가구수를 80%라고 논의하면서도 나머지 20%의 지상파 시청자를 위해 지상

파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용준

(2006)의 주장처럼 손봉숙 의원의 법안으로는 최근의 SBS독점문제를 풀 수 없다는

한계점이 노출된다. SBS도 KBS나 MBC처럼 무료이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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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공영방송에 우선권을 준다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2006년 8월 11일에는 최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를 방송 중계함에 있어 순번제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안

(방송법 69조 8항 신설)을 제출했는데, 이는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유를 침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지나친 개입으로 평가된다.

결국 국회의 문화관광위원회는 2006년 말에 기 제시되었던 이들 법안들을 심의하

여 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였고 이 대안은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문화관광의원회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당시 방송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다만 당초 제출된 법률안들에는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였으나, 문광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이것이 ‘보편적 시청권’으로 용

어가 변경되었다. 방송 시청에 대한 법제인 만큼 ‘시청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에 의해서였다. 이 개정된 방송법은 2007년 1월 26일자로 시행

되었다. 곧이어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축구 국

가대표 출전 A매치(월드컵 예선 포함), 아시안게임을 국민관심행사로 고시하였다.

<표 2-9> 국내 입법추진 경과

시기 주요내용

2001. 6

심재권 의원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입법조항을 발의함. 보편적 시청

권 또는 접근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보편

적 시청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2005. 10.

박형준 의원을 대표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보편적 접근권 도입을 위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법안의 주요 목적은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있음

2005. 10.

손봉숙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법안 제출. 처음으로 ‘보편적 접근권’

의 개념을 정의하였음. 보편적 시청권 보장방식으로 ‘자상파방송사업

자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계’하는 개념을 제시

2006. 8.
최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한 제출. 주요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사별 순번제 도입이 중요한 핵심 논제

2007. 1.
개정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 1. 26)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새

로 추가

2008. 5.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의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등, 법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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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시기 주요내용

2008. 8.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을 90% 이상

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한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고시

2009. 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축구 국가대표 출전 A매치(월드컵 예선

포함), 아시안게임을 국민관심행사로 고시

입법을 통한 제도 구축과 함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정례화하기 위해서 방송법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

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편

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①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②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ㆍ순차

편성 권고, ③보장위원회 관련 규칙의 제ㆍ개정, ④기타 방통위 요청 사항에 대한

직무를 담당하는 조직체로서,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방송 분야 재직자, 방송ㆍ언론ㆍ

문화ㆍ체육 분야 등 학교, 연구기관 종사자, 변호사ㆍ공인회계사, 시청자 단체 등의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었다. 제1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총 5차례

(2008년 3회, 2009년 2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관심행사 고시안 심의ㆍ의결 및 순

차편성 권고(안) 심의ㆍ의결 수행하였고, 2010년 현재는 제2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

원회’가 활동 중에 있다.

<표 2-10> 제1기 및 제2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명단

성 명 전․현직 분 야

1

기

위

원

회

위원장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통위

부위원장

위원

송해룡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학계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 교수

정대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실장 체육계

박형상 박형상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계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방송․언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시청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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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성 명 전․현직 분 야

2

기

위

원

회

위원장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위원

박동숙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방송학계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오승돈 한로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계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관련 연구기관

김연화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원장 시청자․소비자

박성수 대한체육회 경영총괄부장 체육계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 등”)를 고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우선방송사의 조건은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

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5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

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표 2-11> 국내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 목록 및 우선방송사

기준 세부 종목 리스트 우선방송사 및 기준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가)

▪월드컵 축구(男) 국가대표

팀 출전경기

▪동․하계 올림픽 개․폐회

식을 포함한 전 경기

KBS, MBC, SBS

(국민 전체가구수의 90/100)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

(나)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출전 A매

치(월드컵 예선 포함)

▪야구: WBC

지상파 방송 3사, 케이블TV,

위성방송 (국민 전체가구수의

60/100 이상 ～75/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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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이슈 및 문제점 

이렇게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2007년 1월 개정 방송법 및 2008년 2월 시행

령 신설에 따라서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초기에 기

획된 방송법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방송사 간의 중계권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

는 상황이다. 다소 모호한 조항과 세부적인 전략지침의 부재가 이러한 갈등상황 대

응과 해결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미 방송법과 시행령 공

표 직후에도 전문가집단에서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다양하

게 논의 한바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방송 커버리지 문제이다. 보편적 접근권의 보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항

은 방송사업자의 커버리지 범위이다. 따라서 영국 등 케이블TV가 발달한 유럽에서

는 95%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무료지상파 채널에 우선권을 주고 있고, 케이블TV

가 발달하지 않은 호주(2005년 기준, 유료채널 가입률 25%)에서는 공영방송과 커버

리지 50%가 넘는 상업방송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유료채널이 발달한 국가에

서는 커버리지의 범위를 유료채널 가입률보다 높게 책정해 가능한 많은 국민이 무

료로 국민적 관심 스포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60조의4(금지행위) 1

호는 중계방송권자로서 일반국민 75%이상의 가구가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KBS와 MBC와 같은 자회사의 개념이 아닌 SBS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케이블TV의 가입률이 대략 80%(전체 TV 가시청 1,800만 가구 중에 1,522만

5,892가구 가입, 2010년 6월 기준)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

속되고 있는 이슈이다.

둘째, 금지행위 관련 모호한 판단기준의 문제이다. 시행령 제60조의 4(금지행위)는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제1항, 즉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명시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모호

한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근본취지

는 공공재인 국민적 관심 스포츠의 콘텐츠를 유료방송사업자나 신규 채널 방송사업

자 혹은 마케팅대행사 등이 독점권을 자사의 영업 전략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이

관심 스포츠를 무료로 볼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예방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시행

령을 통해 금지행위를 명시할 때에는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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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방송법과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예를 들어 중계방송권자가 ①독점권 확보와 ②비방송권자에 대한 뉴스화면제공 제

한 등과 같은 계약서상의 근거를 이유로 금지행위를 행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 등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시행령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러한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이 바로,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

의 SBS의 단독중계이다. 두 국제 이벤트의 중계에 있어서 중계권 획득에서부터 실

제 방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쟁점들이 충돌했지만, 기존 방송법

과 시행령의 미비점으로 인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

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중계권 획득/분배 과정에서의 분쟁 방지를 위한 예방책이 전혀 세워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SBS 단독중계로 인해 그동안 지속되어

오던 Korean pool은 심각한 균열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BS는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SBS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MBC 역시 SBS가 방송권

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해 영업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SBS는 KBS와 MBC의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96년 이후 가장 많이

코리아풀을 깬 곳은 KBS다’며 ‘2006년에도 KBS와 MBC가 SBS를 배제한 채 계약을

추진한다는 움직임을 감지해 서둘러 계약을 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Osen, 2010. 4.

21). 중계권의 경우 공동구매를 방송법상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Korean pool 체제 하에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

만, 향후 스포츠중계권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금번과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소한 공동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방송사간 중계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침은 마련되어야 했다.13)

다음으로 국민들의 채널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들의 중계 및 편성 권고를 위

한 지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요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중계 및

편성문제점은 그동안 Korean pool 체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

13)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정용준(2010)은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와 순차편성 권고는 권고라는 법

적 실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담합을 법으로 보장하는 국제적인 규범의 위반으로도 볼 수 있으며, 공

동계약이나 순차편성은 방송사업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법으로 규정할 수 있

는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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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문제점이다. 실제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월드컵에서는 SBS가

단독중계를 실시하여 과도한 중복편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8년

베이징올림픽․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은 지상파3사가 공동중계를 실시하여 중복편

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연구자료에 의하면, 베이징올림픽이 도하아시안게임에

비해서 중복편성이 더욱 크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올림픽은 지상파 2

개 또는 3개 채널의 중복편성은 총 14,112분(중복편성시간 반영치)으로 전체편성시

간(25,536분)의 55.2%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관련 중복편성은

총 5,106분으로 전체 중복편성의 96.4% 차지하였고, 양궁․탁구․핸드볼․야구 등

전통적인 강세 종목,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목에서 중복편성이 많이 이루어졌

다. 반면, 도하아시안게임의 경우 중복편성은 총 168분으로 전체편성시간(4,221분)의

4.0%에 지나지 않았다. 6개 구기종목(축구․농구․배구․야구․핸드볼․하키)은 방

송3사 순차편성을, 수영․펜싱(총3건․84분)은 실시간 방송의 중복편성을 실시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12> 베이징올림픽․도하아시안게임 중복편성 현황

구 분
중복편성(빈도, 시간)

베이징올림픽 도하아시안게임

3채널

중복

KBS1-MBC-SBS 9건 671분 - -
KBS2-MBC-SBS 69건 2,853분 - -

합 계 78건 3,524분 - -

2채널

중복

KBS1-MBC 5건 57분 2건 54분
KBS1-SBS - - 1건 30분

KBS2-MBC 29건 511분 - -

KBS2-SBS 22건 415분 - -
MBC-SBS 31건 787분 - -
합 계 87건 1,770분 3건 84분

이렇게 각 방송사의 중복편성이 아시안게임 비해서 올림픽과 같은 인기스포츠이

벤트에 집중되어 나타났다는 것은 순차편성에 대한 룰(rule)이 방송사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기스포츠 및 관심종목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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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순차편성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

기 때문에, 방송사간의 경쟁차원에서 중복편성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의 방송법과 시행령에서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보편적시청권 보장과 제도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법령이 미비하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폐

지대상 위원회로 한때 분류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역할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1기위원회는 임기동안 회의만 5차례 열었을 뿐이며, 순차편성을 심의·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도 시행령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두 번 의결하

는 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음으로 분쟁조정과 정책개입에 있어서 정부의 분

명한 역할론이 규정되지 않아 사태가 심각하도록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실제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로 인한 SBS의 과징금 부과

문제도 시정명령 당시와는 다르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해 혼선을 주기도 했

다. 이러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을 총체적인 차원에서 해

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편적시청권 관련 법조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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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편적시청권제도 진단 및 대안 모색

1. 논의개요 

다양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현행 보편적시청권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

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진행에 앞서 정리한 4대 핵심과제(① 중계권 획득/분배 과

정에서의 분쟁 방지를 위한 개선 연구, ② 채널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들의 중

계/편성 권고안 제시, ③ 보편적시청권 보장과 제도 효율성을 위한 세부방안 제시,

④ 현행 보편적시청권 관련 법조항 개선안 연구)를 기반으로 문제되는 이슈들을 최

대한 정리하여 이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5월부터 8월까

지 총 5회의 연구반 회의를 진행하였다. 총 5회의 연구반 회의에서의 논의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표 3-1> 연구반 회의 주요 의제

회차/일시 세부내용

1차(5/19)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반의 Kick-Off회의 및 향후

연구진행에 대한 개괄적 검토 및 토론

▸세부연구내용인『①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에 대한 검토, ②보편

적시청권 보장제도 개선 위한 안 마련, ③정부역할 개선안 도출,

④채널선택권 보장 위한 방송사들의 중계, 편성 권고안 도출, ⑤

기타 이슈 및 미래 이슈』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연구반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2차(5/31)

▸보편적시청권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4대 핵심내용에 대한 전체토

의 및 의견개진, 주요 의제는 ①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에 대한

검토 및 보완, ②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개선(안), ③정부역할론,

④채널선택권 및 보장 위한 방송사들의 중계, 편성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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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회차/일시 세부내용

3차(6/16)

▸보편적시청권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4대 핵심안건에 대한 전체토

의 및 의견개진, 주요 의제는 ①우선방송사 선정기준 관련(정책

적 판단기준, 매체규정의 범위, 방송수단 규정 여부, 국민관심행

사 목록 선정), ②우선방송권 획득 관련(사전 신고 의무화 조항,

방송계획 신고 관련, 우선방송권 포기), ③중계권 획득 및 협상

관련(공동계약 권고, 중계권 사업자의 의무 규정, 마케팅기구의

설립), ④편성관련(방송법 수정, 편성기준 의무화, 공동중계)

4차(7/6)

▸연구반의 의견 수렴에 입각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고시(안)의

세부 정리 내용 개괄 및 리뷰 진행

▸기존 보편적시청권 관련 방송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정리 내용의 개괄 및 리뷰 진행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키워드(제도의 정의, 우선방송사의 정의, 과

징금 부과기준, 가시청 비율 등)에 대한 일람표 비교(방통위 정

리 내용)

▸타당성 및 실효성 높은 종합법령, 시행령, 고시 개선안 마련(5차

회의에서 논의)

5차(7/19)

▸보편적시청권 법령 개정 및 신설(안)에 대한 리뷰 및 의견 수렴

▸기 구축되어 있는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의 수정 및 보완 내용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수렴과 향후 개선안 논의

이러한 5차에 걸친 연구반 회의를 거쳐 14개의 세부 이슈를 정리하였으며, 각 이

슈와 대하여 ‘① 개념 및 쟁점, ② 관련 법령, ③ 해외사례, ④ 전문가 주장, ⑤ 여론

(언론보도)’의 순서대로 세부 분석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각 이슈와 세부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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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세부이슈와 분석내용

이슈명 세부내용
이슈1.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의

당위성

제도도입의 당위성, 현행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이슈2. 국민관심행사의 범위 및

지정

현행 국민관심행사 분류의 적절성과

개선안 도출
이슈 3. 우선방송사의 지정 여부

(단독, 복수지정)

우선방송사의 개념, 해외사례, 지정방식과

의무지정 여부등에 대한 검토

이슈 4. 가시청가구 비율 관련
현행 국민관심행사의 가시청가구

비율의 적절성 판단

이슈 5. 중계권의 공동계약

권고 등

해외 중계권 계약현황 파악, 코리아풀

활성화 위한 권고안 도출

이슈 6. 우선방송사의 신고 의무
중계권 등을 취득한 뒤 방송사업자의 신고

의무 필요성에 대한 판단

이슈 7. 순차편성 권고의 검토
시청자의 볼권리 보장을 위한 순차편성의

해외사례와 적절한 권고안 도출

이슈 8.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준

현행 중계권 재판매 금액의 적절성 판단과

고려요인에 대한 구체화

이슈 9. 편성비율 규제 관련
지나친 중계방송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이슈 10. 금지행위 세부기준

방송법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지행위’에

대한 적절성 판별, 세부기준의 미흡 비판에

대한 보완책 마련

이슈 11.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기준을 두고 발생하는 실효성 논란

점검, 대안 모색

이슈 12. 국민관심행사 중계 후

보고의무

순차편성 등 편성관련 현황, 과징금 부과 등에

활용할 매출액 등이 신고 필요성에 대한 판단

이슈 1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방향과 역할

현행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활동 비판

및 긍정적 기여를 위한 향후 방향성 모색

이슈 14. 뉴미디어 상황에서의

중계권 조정문제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중계권 문제에

대한 예측차원에서의 개괄

이러한 이슈별 구분에 따라서 다음에 이어지는 ‘2. 이슈진단 및 정책대안 모색’에

서는 그동안 연구반에서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14개의 세부이슈들에 대한 연구반의

문제인식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여론의 보도현황,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망라하

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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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진단 및 정책대안 모색 

1)〔이슈1〕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의 당위성

1 개념 및 쟁점

- 유럽에서는 이미 유료방송사의 스포츠중계 독점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스

포츠의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이라는 제도로 현실화

- 국내에서는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방송법에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가 신

설 추가됨

- 초기에는 보편적 접근권의 도입 근거와 관련한 찬반 논의(공익주의적 입

장 vs. 시장주의적 입장)가 주된 쟁점이었으나, 법제화 이후에는 제도의

효용성과 정책목표의 구체화에 대한 쟁점이 부상

※ 특히, 2010 남아공월드컵의 SBS 단독중계로 인해서 중계권 확보 및 중계방송

활동이 사회적 갈등이슈로 부상

- 현행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는 이러한 갈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임. 따라서, 증폭되고 있는 중계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조치 필요

※ 보편적서비스 개념의 의미: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츠이벤트는 사회구성원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

에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례로

국가적 관심사인 축구 대표 팀이 출전하는 한․일전의 경우, 승패

에 상관없이 국민의 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이

러한 측면에서 주요 스포츠이벤트는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본 재화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결국 스포

츠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는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

켜주는 차원에서 개념의 법적 정당성과 도입의 사회적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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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방

송법 제2조 25)”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 등”)를 고시

3 해외사례

- 보편적 접근권 개념은 유료방송의 등장과 일부 스포츠중계방송의 유료방

송 독점권이 심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상했으며, 공영이념이 강한 영

국에서 시작됨

- 영국 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와 호주, 인도

에서는 보편적 접근권을 법제화하고 있음

- 공영방송 및 무료 지상파TV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유럽사례(‘국경 없는

TV지침 97/36’ 3a)

※ 공영방송 및 무료 지상파TV에 의무 부과

- Events of major importance for society (such as sporting events)

The new Directive sets out conditions allowing events which are

considered to be of major importance for society to be broadcast freely

to the public. Each Member State may therefore draw up a list of

events which have to be broadcast in unencoded form, even if

exclusive rights have been purchased by pay-TV channels;

* The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REVISED DIRECTIVE OF 1997.

4 전문가 주장

- “현행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는 다소 모호한 조항과 세부적인 전략지침이

없어 갈등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

(송해룡․김원제, <집중점검: 동계올림픽 단독중계> 월간 『신문과 방

송』 2010. 3월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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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벤쿠버 동계 올림픽 통해 현행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문제점 노

정. 특히, 특정방송플랫폼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 (정용준, 2010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 문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5 여론(언론보도)

- “현행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는 미흡, 코리아풀 법제화, 공영방송 중계 의

무화 등의 법제도 개선이 절실” (미디어오늘, 2006. 6. 16)

-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공공성 논의를 촉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 하는 것이 필요” (경향신문, 2010. 4. 22)

2)〔이슈2〕국민관심행사의 범위 및 지정

1 개념 및 쟁점

- ‘국민관심행사’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

사를 의미

- 방통위에서는 2009년 국민관심행사와 가시청 비율 고시(올림픽·월드컵 :

전체가구의 90/100, WBC, 아시안게임, 축구A매치 : 75/100)

- 현행 지정행사의 구체화에 대한 논란 제기(여자 월드컵? 동계아시안 게임

도 포함? 국가대표 탈락 시에도 월드컵의 전 경기를 중계? 등)

2 관련 법령

- ‘국민관심행사’는 방송법에서 언급, 다만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구체적으

로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시행령에 가시청 비율 명시. 국민관심행사 리스트는 고시(제2009-32호)로

규정

3 해외사례

-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월드컵과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의 경우 해당국가의

대표 팀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관심도가 높은 개막전, 준결승, 결승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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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시청권 보장하는 경기로 지정하는 추세임

-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 어웨이 match의 경우 공식적인 경기(평가전 등은

제외하고 주요 선수권대회의 예선 등)일 경우 보편적시청권 보장, 올림픽

은 자국대표팀의 경기만을 따로 지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체경기를 리스트

에 등재

- 월드컵, 올림픽, 축구 외에도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색에 맞는 종목들도

등재(이탈리아의 경우 음악페스티벌 등재, 호주는 네트볼, 승마 등의 경기

종목도 등재)

4 전문가 주장

- “국민관심행사는 국민 여론, 전문가들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함” (조사연구를 통한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가),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경기 (나)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 제시) (송해룡, 2008 <보편

적 시청권의 국민관심행사 연구> 방통위 지정과제 연구보고서)

- “우리의 경우에는 올림픽과 월드컵 정도 외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영국과 같이 A급과 B급으로 국민

관심행사를 이중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됨”

(정용준, 2009 <스포츠 중계권의 쟁점과 해결방안> 언론학회 세미나)

- “호주의 사례와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기적

으로 국민관심행사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스포츠 이벤트 외에 타 프로

그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종관, 2010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언론정보학회 세미나)

- 현재 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종목을 최소화해야 하거나, 더 많은

종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혼

란을 막기 위해 종목을 최소화하자는 논의가 많음

5 여론(언론보도)

- 2009년 고시된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종목 추가와 삭제 등의 여론은 거의

전무함

- 다만, 지속적으로 국민관심행사의 최소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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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월드컵(남자/여자)과 아시안 게임(동계/하계),

축구A매치 등에 대한 세부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3)〔이슈3〕우선방송사의 지정 여부 (단독, 복수지정)

1 개념 및 쟁점

- 해외각국에서는 일정 커버리지를 확보한 방송사가 주요 스포츠이벤트 등

의 행사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방송사라고 지칭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입법초기부터 우선방송사의 개념, 지정 방식과 기한, 중계권

포기 관련 대응 및 제재 조항, 방송커버리지의 범위에 대한 논의 등이 전

혀 마련되어 있지 못함

2 관련 법령

- 현행 우선방송사에 대한 논의는 不在(모호한 매체범위의 문제점, 지속적으

로 발생하는 우선방송사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

급하게 신설되어야 하는 부분임)

3 해외사례

- 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호주의 경우에는 보편적 접근권과 (보편적 접

근권의 대상이 되는) 특별지정이벤트의 지정에 대한 제한선이 시청가능인

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정(대부분 무료지상파 방송사가 우선방송사 대상)

- 영국의 경우, 올림픽이나 월드컵 본선과 같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는 이벤

트(=A범주)의 실황중계권은 무료(FTA: free-to-air) 방송사에게 우선권이

주어짐(우선 방송사 개념). 중계권 계약에 앞서 Ofcom에서 우선방송사의

자격을 공표하고 기준에 맞추어 선발. 기준은 1) 해당 채널을 시청할 시

점에서 수신료 이외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며, 2) 국민의 95%

이상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영국에서는 지상파 공공서비스 방송사인 BBC1, BBC2, ITV, C4,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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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우선방송사 지정방식

- 영국에서 1996년에 지정된 우선방송사는 ‘Channel 3 (ITV1),

Channel 4, BBC 1, BBC 2’의 4개 방송사였음. 그런데 2008년 3월의

개정 목록에는 ‘Channel 5’가 포함됨. 이는 Ofcom이 방송사의 숫자

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늘린 것이 아니라, Five의 요청에 의해

‘qualifying conditions’의 조건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우선방송사로

지정한 것임

- 2008년 ‘Five’가 목록에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2000년 확정된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의 세부내용이

현재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유추해 본다면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위부여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리스트 등재되어 있는 이상 지

속적으로 우선방송사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임. 아직까지 리스

트에 등재된 우선방송사가 탈락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음

※ 호주의 우선방송사 지정방식

- 호주의 안티 사이포닝(anti-siphoning) 규정은 인기스포츠종목의 중계

권을 지상파 방송사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임. 지상파 방

송보호 규정에 해당하는 법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의 요청에 의한 지

정이 아니라 정부가 5개의 방송사를 先 지정해 두고 이들 지상파 방

송사들이 해당경기의 중계권을 취득(중계권 권리를 지닌 스포츠협회

와 협상)하여 관련 스포츠종목의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임

- 현재 호주의 지상파 방송은 2개의 공영방송사(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SBS: Special Broadcasting Service)와 3개

의 상업방송사(채널 7, 채널 9, 채널 10)임. 이들 방송사들은 호주정

부의 커버리지 조사를 통해서 인구대비 50%를 넘기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를 우선방송사로 지정

- 우선방송사가 방송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획득하지 않을 경우의 기준도 제시

▸호주의 안티사이포닝 룰(Anti-siphoning rule): 특별지정 행사가 시작되기

12주전까지 무료방송사가 방송권을 획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리스트에서 관련종목이 삭제(de-listing)되어 유료TV가 방송권을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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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사의 의무지정 여부

-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취지, 최대한 많은 국민이 시청가능하다

는 실익적 측면과 사업자간 경쟁 저해, 중계권료 과다 지불시 타 방

송프로그램 제작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 공존. 외부 여론도

유사. 공영방송 의무지정은 과잉규제라는 점에 좀 더 무게중심 실림

- 남아공월드컵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지만, KBS와 MBC가 공영방송

으로서 시청자에게 봉사할 의무를 침해당했다는 논리에 기댄 것은 매

우 궁색하다는 비판이 높음. 즉, SBS의 단독중계를 비판함에 앞서서

KBS와 MBC 역시 사회의 공기로서 공익에 기여해야 하는 공동 책임

을 간과한 것이 더욱 문제점이라는 비난이 있는 상황임

4 전문가 주장

- “우선방송사 기준을 60〜75%와 90%라는 이중 잣대를 설정한 것은 지상파

위주의 혜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케이블TV를 포함한 것으로 판

단되는데, 이로써 올림픽과 월드컵정도를 제외하면, 보편적 시청권 규제

는 마이너 플랫폼만 배제할 뿐 규제의 실효성이 약한 것이 현실임” (정용

준, 2010 <스포츠 중계권의 쟁점과 해결방안: 월드컵, 프로야구 중계사례

를 중심으로> 언론학회 세미나)

- “우선방송사의 단독중계를 최소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월드컵의

개막전과 예선전은 한 방송사 단독으로 중계하되, 16강 이상의 중요한 경

기는 복수 중계를 하는 것도 전파낭비를 하지 않는 방안이 될 것...” (한

동섭, 2010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 문제의 진단과 해법> KBS 방송문

화연구소 주최 세미나)

5 여론(언론보도)

- “우선방송사들이 순번을 통해 중요경기를 돌아가면서 중계하고, 과도한 편

성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번 월드컵중계처럼 한 방송사가 중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동아일보, 2010. 5. 6)

- “MBC여론 조사결과 국민의 80%가 공동중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SBS가 단독 중계한 지난 벤쿠버 동계 올림픽에 대해선 73%가 방송에한

계가 있었다고 답변” (파이낸셜뉴스, 201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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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월드컵 SBS 단독중계에 대한 평가

- SBS의 단독중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이지만 우호

적인 의견도 일부 존재함

- 중계 이전에는 단독중계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았음. 2010년 3월

인터넷 매체 폴리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와 실시한 조

사에서 응답자들은 ‘6월에 열리는 월드컵을 SBS가 단독 중계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4.7%가 ‘어떤 식으로든 KBS,

MBC와 함께 공동 중계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함. 또한 KBS가 동

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중계

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 경기 중계 방식에 대해 ‘공동중계가 바람직하다’는 의

견이 87.6%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실제로 독점중계 이후에는 오히려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

게 되어 채널선택권에 대한 시청자들의 긍정적 의견도 많았음. 소

위 ‘월드컵을 보지 않을 권리’를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구현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음. 실제로 월드컵경기와 겹친 KBS와 MBC의 예

능, 드라마 프로그램은 시청률에서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 평가도 존재함.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승점계산에 따른 승부조작을 막기 위해 각조 마지막

경기가 동시에 열렸기 때문에 이들 예선경기들을 SBS가 모두 생

중계하기 어려웠으며, 자막오류 등의 잦은 방송실수와 초보 캐스터

와 진행자들의 진행미숙 등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음

- 또한, 거의 전국 대부분에서 SBS의 중계방송이 시청 가능하다고

는 했지만, 실제로 경북 성주와 전북 진안, 충북 보은, 음성 등 전

국 각지의 SBS 난시청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중계를 보기 위해 밤

- 현재 상황에서 당장 공영방송(KBS가 대상)을 소위 우선방송사로서

의무 지정하는 것은 대중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큰 실효도 거

둘 수 없는 정책적 논의로 사료됨

-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관련 사례는 많지 않음. 현재 보편적 시청

권을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공영방송만을 지정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가 유일함. 다만, 인도의 경우 전국적인 규모의 상업

지상파 방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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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마을회관이나 대형 음식점을 찾는 불편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 영국의 우선방송사 승인관련

- 우선방송사 승인(우선방송사로서의 자격 취득)이 이루어져야 월드

컵, 올림픽 등에 대한 중계동의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국 전

인구의 95%를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경기중계로

인해서 시청자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자격이 선행되

어야 함

- 이러한 영국내의 방송 커버리지에 대한 데이터는 비영리 조사기관

인 BARB(Broadcasters’ Audience Research Board)에서 조사한 데

이터에 근거함. 개별 사업자가 증빙하는 커버리지 관련 자료가 아

닌, Ofcom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先참조하는 것임

- BARB는 1981년 표준시청률 자료 공급을 위해 비영리협의체로서 설

립되어, 조사회사 선정, 조사 수행 및 각종 연구사업을 하고 있음

4)〔이슈4〕가시청가구 비율 관련

1 개념 및 쟁점

- 현행 2가지 기준(국민 전체가구 수의 90/100 이상 or 75/100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

회)으로 가시청 가구 비율을 구분한 것에 대한 실익차원의 논란이 존재함

2 관련 법령

- 2009년 방통위 고시(고시 제2009-32호) 통해 2가지 기준의 가시청가구 비

율이 공표되어 있음

3 해외사례

- 주요국의 가시청가구수는 대부분 85～95%선 이상임(영국 95%, 아일랜드

95%, 이탈리아 90%, 벨기에 90%, 프랑스 85%, 가시청가구수 자료출처:

http://ec.europa.eu/avpolicy/reg/tvwf/implementation/events_list/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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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_en.htm)

- 우리와 같이 2가지 기준(75/100, 90/100)으로 가시청 가구 비율을 구분한

국가는 없음

4 전문가 주장

- 현행 국민관심행사의 가시청가구 비율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은 특별히 제

시되고 있지 않음

5 여론(언론보도)

- 현행 국민관심행사의 가시청가구 비율과 관련된 여론 및 언론보도는 특별

히 확인되고 있지 않음

5)〔이슈5〕중계권의 공동계약 권고 등

1 개념 및 쟁점

- 방송사가 공동으로 중계권을 따낸 뒤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합리적으로 배

분하는 중계권 공동계약은 외화낭비와 전파낭비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지속 권고되어 옴

- 그동안 국내에서도 코리아풀을 통해 중계권의 공동계약을 맺어왔으나, 법

적 제재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

았음. 결국 중계권협상체인 코리아풀의 사실상 와해 국면 및 상업방송사

SBS의 단독 중계권획득으로 인한 파장 확산(무한경쟁 시대 돌입)

- 최근에는 IOC와 FIFA 등의 국제스포츠기구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협상체

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큼(공동계약을 표방하는 일본의 저팬 컨소시엄

과도 대립)

- 공동계약 권고를 위한 외부환경 부정적(국제스포츠기구의 상업화 가속화,

이윤극대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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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팬 컨소시엄(JC)

-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NAB: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mmercial Broadcasters in Japan)으로 구성된 저팬 풀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되어 지지부진하다가 1984년 LA올

림픽에서 본격적으로 중계권 협상창구 역할을 담당. 1992년 바르

셀로나 올림픽에서 ‘저팬 컨소시엄(Japan Consortium)’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동계올림픽은 1998년 나가노 올림픽부터, 월드컵은

2002년 한일월드컵부터 적용

- 2010년 현재 NHK와 NAB의 회원사들로 구성됨(가장 최근에 개최

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NHK, TBS, 후지TV, 아사히TV, 도

쿄TV의 6개 방송사업자로 구성됨). 현재 사무실과 홈페이지 등은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저팬 컨소시업 회원사들의 개별 행동은 엄격히 통제되며, 다른 회

원사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리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탈퇴가 가능함(해외에서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부분)

- NHK가 대개 중계권료의 50〜60%를 내면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

를 조정 운영하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않음. 실제로는 NHK와

NAB의 편성담당자간에 치열한 협의가 반복됨

2 관련 법령

- 방송법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에서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

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하는 내용 존

재

3 해외사례

- 일본에서는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NAB)으로 구성된 저팬 컨소시엄이

84년 LA올림픽에서 본격 중계권 협상창구 역할을 담당. NHK가 대개 중

계권료의 50〜60%를 내면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조정 운영하지만, 독

단적으로 결정하는 않음. 실제로 NHK와 NAB의 편성담당자간에 치열한

협의가 반복됨. 저팬 컨소시엄은 자발적이며 지속적 유지를 하고 있음.

정부의 개입이나 법적 제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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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를 거쳐 공ㆍ민영에서 중계할 경기가 결정되면 NAB는 다시

제비뽑기로 각 상업방송사업자들이 중계할 경기를 결정함

- 지상파와 유료방송권리를 나누고, 관련경기의 방송권리만 획득하

여 치솟는 중계권료에 대응

- 그러나 실제로 중계권료 부담비율에 따라 경기 수나 혹은 종목 수

가 철저하게 결정되는 것만은 아님. 예들 들어 2002년 한·일 월드

컵의 경우 중계권료 부담비율과 경기 수 분배비율이 60 대 40이었

음. 그러나 2000년 아테네 올림픽의 경우 중계권료 부담비율은

NHK와 민방이 80 대 20이며, 중계하는 종목 수 비율은 50 대 50

이었음. 이는 올림픽은 공익성이, 월드컵은 상업성이 짙다는 판단

에 따른 것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공영과 민영의 2원 체

제를 바탕으로 민방은 NHK의 공익성을, NHK는 민방의 영업사정

에 대한 양자 간의 배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저팬 컨소시엄은 중계권 협상을 위한 ‘연합체’인 동시에 중계방송

방식을 결정하는 ‘협의체’이기도 함. 이러한 저팬 컨소시엄의 자발

적이며 지속적인 유지(컨소시엄 유지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작용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는 일본의 보편적 시청권 규제가 강력하

거나, 방송사들이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경기의

흥행(대표 팀 부진 및 탈락 등)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한 광고수

익을 보전하는 등의 리스크 최소화의 원칙에 NHK와 민방들이 동

감하고 있기 때문임

‣ 유럽 공공서비스 방송사들의 연합체(EBU)

- 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

까지 EBU에게 유럽 중계권을 할당

- EBU가 최고액의 중계권료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무료 시청 텔

- 그동안 유럽에서는 공공서비스 방송사들의 연합체(EBU)가 올림픽, 월드컵

의 공동계약을 해왔음. 그러나 2010년 남아공 월드컵부터는 축구시장 규

모가 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의 경우 각국의

개별 방송사와 직접 거래하는 체제로 변모함. IOC도 유사한 정책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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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륙별 주요 중계권획득권자 현황

지

역
중계권획득권자 주요제공국가(주요 방송사업자)

아

프

리

카

AUB(African Union Of

Broadcasting: 아프리카

방송연합)

앙골라(TPA), 카메룬(CRTV),

코트디부아르(RTI), 이디오피아(ETS),

가봉(RTG), 케냐(KBC) 등

SuperSport(남아공의

스포츠중계권공급 및

채널사업자)

아프리카에 SuperSport채널이

공급되는 거의 모든 국가

아

메

리

CFC(Caribbean Football

Union: 카리브해 축구연합)

쿠바, 도미니카, 자메이카 등 카리브해

연안국가들

OTI(Organización de 칠레(TVN), 콜롬비아(Caracol, RCN),

레비전 플랫폼을 통해 최대 다수의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

- EC는 유럽연합을 통한 방송사의 중계권 구매행위가 독점규제 및

경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승인

※ 2010년 남아공 월드컵부터는 이러한 관계를 청산하고 축구시장

규모가 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의 경우

각국의 개별 방송사와 직접 거래하는 체제로 변모

※ IOC와 EBU의 오랜 파트너십도 균열이 발생하게 됨.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방송중계권은 다

국적 마케팅대행사인 Sportfive에게 권한을 부여함(유럽지역 40개

국에 대한 TV, 인터넷, 모바일 방송의 중계권 보유). 또한 이미

IOC와 개별 계약을 마친 이탈리아(Sky italy)와 터키(Fox Turkey)

를 제외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는 IOC가 집적 협상을

할 것으로 발표함

- 이윤극대화 추구를 위한 IOC, FIFA는 공동계약을 지양하는 편임. 스포츠

시장 규모가 큰 국가와의 경우에는 단일계약을 선호

- 하단의 표에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및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주

요 중계권획득권자 현황을 확인해 보면 중계권시장이 큰 국가의 경우에

는 연합체보다는 마케팅사 혹은 방송사 등과의 단일계약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남(월드컵과 올림픽의 중계권획득권자도 국가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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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Televisión Iberoamericana,

라틴아메리카텔레비전방송연합)

에콰도르(Gama, TC), 코스타리카(Teletica,

Repretel), 멕시코(TV Azteca, Televisa) 등

TV Globo(브라질 제1의

TV방송사)
브라질(TV Globo)

TyC International(아르헨티나의

케이블방송사)
아르헨티나(Canal 7, Telefe)

Univision(미국 제1위의

스페인어 TV 네트워크)
미국(Univision, ABC)

아

시

아

ESPN Star Sports

방글라데시(Bangladesh Television),

인도(Doordarshan), 파키스탄(PTV),

스리랑카(SLRC - Channel Eye) 등

ABU(아시아 태평양 방송연합)
라오스,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

Dentsu(일본 최대 광고회사)

일본(japan broadcast consortium),

베트남(Dentsu alpha라는 자회사가 월드컵

중계권 구입)

유

럽

EBU(유럽 방송연합)

오스트리아(ORF), 벨기에(VRT, RTBF),

불가리아(BNT), 체코(CTV), 그리스(ERT),

헝가리(MTV), 네덜란드(NOS), 러시아(Channel

One), 터키(TRT) 등 대다수의 유럽국가들

TF1 Group(프랑스 미디어

지주회사)
프랑스(TF1), 모나코(TF1), 안도라(TF1)

SVT(스웨덴 국영방송사)
덴마크(DR, TV2), 핀란드(YLE), 노르웨이(TV2),

스웨덴(SVT, TV4) 등

sky deutschland(독일 유료TV

플랫폼) & ARD/ZDF(독일

공영방송)

독일(무료: ARD, ZDF, RTL 유료: Sky

Deutschland )

BBC/ITV(영국 공영/민영)
영연방: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BBC, ITV)

※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대륙별 주요 중계권획득권자 현황

지

역
중계권획득권자 주요제공국가

아

프

리

카

SABC(남아공

공영방송)/TV5(프랑스의

국제위성방송사)

앙골라, 베냉, 가봉, 가나, 토고, 남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

AlJazeera Sport(중동지역

전문방송사인 알자지라의

스포츠채널)

소말리아, 수단, 튀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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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메

리

카

NBC(미국 지상파방송사) 미국, 괌

CTV 컨소시엄(캐나다

민영방송사 CTV의 컨소시엄)
캐나다

SportsMax(카리브지역 유일의

스포츠케이블 전문 채널)
바하마, 도미니카, 자메이카, 가이아나 등

ESPN(Latin America)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Rede Record(브라질의

TV네트워크)
브라질

아

시

아

AlJazeera Sport(중동지역

전문방송사인 알자지라의

스포츠채널)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지역(바레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ABU(아시아 태평양 방송연합)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

CCTV(중국중앙방송) 중국

Japan Consortium(NHK+NAB) 일본

i-Cable(홍콩 유일의

케이블TV사업자)
홍콩

유

럽

EBU(유럽 방송연합)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 등

이탈리아를 제외한 전 유럽국가

Sky Italia(뉴스코프가 운영하는

위성방송)
이탈리아

4 전문가 주장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코리아풀의 구성을 권고하는 등 규

제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김경환, 2010 <월드컵 중계권

분쟁 그 해법은 무엇인가> 문화연대 세미나)

- “그동안 코리아풀은 주요 국제경기를 합동으로 방송한다는 큰 원칙만 있

었을 뿐 개별 방송사의 배신 행위에 대한 사전적 구속력이 없었고, 방송

사들 간에 실제적인 효용을 주고받는 방법도 마련되지 못함. 국내 방송사

들 간의 경쟁과 협력을 유인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이상기,

2010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 문제의 진단과 해법> KBS 세미나)

- “코리아풀의 구속력과 실행력의 문제가 노정되었지만, 치솟는 스포츠중계

권료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코리아풀인 것만은 사

실임” (정용준, 2010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 문제의 진단과 해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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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 “공동중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게 옳

으며, 코리아풀을 깨는 등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방송협회가 구속력을 가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 (한진만, 2010. 4. 15 한

국일보 인터뷰 기사 中)

- “누가 먼저 공조를 파기하였든지 앞으로의 국제적인 관심이 큰 스포츠 행

사의 중계권은 방송사들의 공조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확보되어야 함”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여라, 2010 <이슈와 논점>)

5 여론(언론보도)

- “KBS, MBC의 코리아풀을 깬 전력이 SBS의 ‘도둑계약’을 정당화 할 수는

없어...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 3사의 다툼에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은

찾아볼 수 없어..” (PD저널, 2010. 4. 13)

-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또 다시 16강에 오를 거란 보장이 없

기 때문에 코리아풀과 같은 합의체를 통해 과도한 중계권료를 분산할 필

요성도 제기..” (PD저널, 2010. 6. 28)

- “적정 가격에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3사는 코리아풀을 강력하게

지켜야...” (중앙일보, 2010. 5. 8)

- 2010년 7월 30일 방송업계 간담회에서 방송 3사가 큰 틀에서의 코리아풀

복원에 합의함. 방송협회 내에 컨소시엄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는 등 긍

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2010년 9월 20

일에는 3사가 코리아풀 복원에 전격 합의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

지만 만일 코리아풀 합의를 어길 경우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

한 사항은 없어 ‘구호성 합의’일 뿐이지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치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향후 회원사들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

는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관련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벌금 부과,

pool 참여 제한 등 자발적인 준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감사원에서도 주요 방송사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한 단독중계 방송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공동 계약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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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송사

Free-to-air Cable & Satellite(pay)

아르헨티나 Canal 7, Telefe
Cable: TyC Sports, Satellite:

DirecTV

호주 SBS (단독) 없음

오스트리아 ORF (단독) 없음

브라질
Rede Globo, Rede

Bandeirantes

Cable/satellite: SporTV,

BandSports, ESPN Brasil

덴마크
DR (10 matches), TV2 (32

matches)

Cable/Satellite: Canal 9 (21

matches)

독일
ARD (28 matches), ZDF (27

matches), RTL (9 matches)

Satellite: Sky Deutschland (all

matches)

그리스 ERT (단독) 없음

프랑스

TF1 (27 matches),

France Télévisions (37

matches)

Satellite/cable/IPTV:

Canal+ (37 matches, 8

exclusive)

홍콩

ATV (1 match - opening),

TVB (3 matches - 2

semi-final and final)

Cable: Cable TV Hong Kong

(all matches)

인도 Doordarshan Satellite: ESPN STAR Sports

아일랜드 RTÉ (단독) 없음

이탈리아 RAI (one match per day)
Satellite: SKY Italia (all

matches)

일본

NHK (22 matches), NTV (5

matches), Fuji TV (5

matches), TBS (5 matches),

TV Asahi (4 matches), TV

Tokyo (3 matches)

Satellite: SKY PerfecTV! (all

matches)

러시아
Channel One (26 matches),

VGTRK (38 matches)
없음

스페인
Telecinco (8 matches),

Cuatro (16 matches)
Satellite: Canal+ (all matches)

대만 없음
Cable: Era Television, IPTV:

ELTA TV

태국
TV3, TV7, MCOT9, NBT11

(all matches)
Satellite: TrueVisions

영국 BBC, ITV

Cable/satellite: British

Eurosport,

ESPN UK (highlights)

※ 해외 각국 중계 현황 : 단독 혹은 공동(무료방송사, 유료방송사 중계현황)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현황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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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송사

호주
Seven Network (Many events),

SBS (Limited events only)

벨기에 VRT, RTBF

중국 CCTV (단독)

덴마크 DR, TV 2

프랑스 France Télévisions (단독)

독일 ARD, ZDF, DWTV

스웨덴 SVT1, SVT24, Peking+, SRP4 and SR's

홍콩 ATV, TVB

이탈리아 RAI (Rai Due) (단독)

인도 Doordarshan, Zee TV

일본
NHK, Nippon TV Tokyo, Fuji TV, TV Asahi, TV Tokyo,

TBS Tokyo

영국 BBC (단독)

미국 NBC (단독)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현황

6)〔이슈6〕우선방송사의 신고의무 

1 개념 및 쟁점

-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을 취득한 방송사업자가 중계권을 취득하고 관

련 증빙서류를 통해 신고하는 절차 및 가시청가구비율 등 중계방송 요건

충족방안 제출 필요

- 우선방송사에 대한 방송중계권에 대한 권리를 주되, 중계권 구매자와의 계

약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와 중계방송권자로서 기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필요

- 물론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적 시선도 일부 존재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해 우선방송사를 선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 가격에 의해 중계권을 획득했는지 또한, 국민들의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볼 권리를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과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로 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에도 우선방송사가 중계권을 획득하면 Ofcom에 중계방송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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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사례: 중계권한에 대한 심의 후 승인

- 주요 스포츠 이벤트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되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본선과 같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는 이벤트(A범주)의 실황중계권은 무

료(FTA: free-to-air) 방송사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크리켓과 럭비와

을 신청하고 있음

- 한편, 중계권 구매자에 대한 신고조항의 신설은 여러 정황 및 관례상 불가

능할 것으로 보임. ABU나 EBU같은 지역연합체부터 개별 방송사, 컨소시

엄 등 다양한 형태의 협상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우리의 경우에도

향후 방송사들이 직접 협상테이블에 나설지, 스포츠마케팅사가 중계권 구

매자가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해외에서도 중계권을 구매한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음

- 국내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가 방송을 통한 국민의 국민관심행사에 대

한 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중계권을 계약하는 부분까지 제약하고 논

의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중계권 구매자의 신고조항은

이 법령의 취지와 논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2 관련 법령

- 현재는 不在(권리만 주고 의무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우선방송사 지정

에 대한 보완책으로 필요)

3 해외사례

- 영국의 경우에는 중계권 독점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가 Ofcom에 방송

권한을 신청함(남아공 2010월드컵에서는 중계 3개월 전인 3월에 신청14)).

즉, 우선방송사 개념인 ‘qualifying conditions’의 자격을 지닌 방송사업자

를 미리 Ofcom이 지정하고, 이들이 해외스포츠기구들과 중계권 계약을

맺은 뒤(중계권 입찰 전에도 Ofcom의 동의를 얻음) 중계방송을 허가해

달라는 방송권한을 신청하는 것이 프로세스임

14) 2010년 월드컵 중계를 하기위해 두 방송사가 Ofcom에 방송권한을 신청한 것은 2010년 3월 중순경임.

4월 1일에 방송관계자와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해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두 방송사에 허가를 내

준 것이 6월 4일임(월드컵 개막전은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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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국가적 관심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하위 공동체(민족권

역이나 지방, 지역)로 국한되거나 경기의 속성상 오랜 시간에 걸쳐 복

잡하게 중계해야 하는 이벤트(B범주)의 경우에는 최소한 비실황중계권

만큼은 무료방송사가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모든 스포츠이벤트 범주에서 (유료이든 무료이든) 한 방송사가 (실황이

든 비실황이든) 특정 종류나 모든 종류의 중계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Ofcom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Ofcom은 여러 가지 특수한 정황, 예컨대 여타 방송사가 경매에 참여

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사례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그리고 규정

에 어긋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Ofcom은 해당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중계권 독점

계약’ 즉 배타적 중계권 협상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중계권료 등의

구체적인 협상내역)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

이고 공정한 계약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여타의 대안적 가

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가늠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상파 공공서비스 채널들은 주요 스포츠이벤트에 대해

최소한 실황중계권이나 비실황중계권을 나눠 갖는 것이 일반적. 나아

가 대개의 경우 특정방송사가 실황중계를 하게 되면 다른 방송사가

비실황중계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배타적 형태의 중계권 협상이 이뤄

지지 않도록 유도.

- 각 범주를 통해 보장하는 중계권 계약에서 우선협상자 자격을 갖추는

무료 보편적 방송사의 자격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확보. 1) 해당 채

널을 시청할 시점에서 수신료 이외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

며, 2) 국민의 95% 이상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따르면 지상파

공공서비스 방송사인 BBC1, BBC2, ITV, C4, Five만이 우선 협상자로

서 자격. 95%이상의 포괄범위는 기본적으로 커버리지 개념에 의존,

C4와 Five는 아날로그 지상파 커버리지만으로는 95%에 도달하지 못

함. C4는 Freesat과 Freeview와 같은 무료 위성 및 지상파 플랫폼 덕

분에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Five는 최근 Ofcom의 해석을 통해

해당 지위 확보. Five의 96% 포괄범위는 케이블 플랫폼의 수치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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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케이블방송의 시청 자체는 유료 기반이지만 Five는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고 Five가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수령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자격을 갖는 것

으로 해석함

- 결국 의무전송/ 제공(must-carry/offer) 채널로 분류된 공공서비스 채

널 가운데 BBC의 디지털 전용 채널을 제외한 다섯 개 주요 지상파 채

널이 모두 무료 보편적 서비스 방송 채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음. 해

당 규정은 1996년 방송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2003년 커뮤니

케이션법에 의해 수정. 이에 따르면, A 및 B 범주에 포함되는 스포츠

이벤트의 종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문화

부장관에게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 검토와 재구성이 진행될 경우 문화

부장관은 BBC, Ofcom 등과 같은 방송 규제 및 인허가 기관, 관련 방

송사, 그리고 FIFA와 같은 스포츠 중계권 판매/보유자 등과 협의. 이

에 근거하여 특수한 방송 규정과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Ofcom의 몫. Ofcom은 각 범주에 포함되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구

체적인 해석, 실황중계와 비실황중계 등의 실제 중계권 패키지에 대한

정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 규

정과 지침을 통해 제공함

※ 영국의 '방송사업자 지정→ 방송권한 신청' 관련 process



- 71 -

‣중계권 구매 관련 현황

* 영국의 사례

- 중계권 협상자를 정부차원에서 지정하고 있지는 않음. 2010년 남아공

월드컵까지의 사례를 보면 우선방송사 자격을 지닌 BBC와 민영방송

이 방송권료와 경기를 배분하는 형태를 갖고 있음. 따라서 스포츠 국

제기구 FIFA, IOC와 협상대상자는 BBC 등 우선방송사로 지정된 방

송사들이 되는 것임. 이들 방송사들이 구매를 해서 스케줄 등을 조정

해 중계방송을 실시하는 것임

* 일본의 사례

- 방송사들의 직접 협상보다는 덴츠(Dentsu)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빅 매치’의 중계권을 먼저 일괄 구매한 뒤 이를 공영방송인 NHK와

민간 방송사업자들에게 재판매하는 형태를 갖고 있음. 특히 올림픽에

서 민영 방송사들은 비인기 종목이나 경기의 중계권은 사지 않는 경

우가 많으며, 이들 비인기 경기가 NHK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음

【일본의 스포츠중계권 거래를 둘러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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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본 내 주요 스포츠의 중계권(월드컵 포함)은 광고대행사인 덴

츠가 미리 확보하여 되팔고 있음. 현재와 같은 방송사업자와 덴츠, 광

고주의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덴츠가 중계권판매

로 손에 넣는 것은 중계권수수료에 지나지 않지만, 보다 큰 수익원은

인기 콘텐츠를 방송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광고시간대를 확보, 고액

의 광고수익을 올리는 부분임. 또한 일본의 경우 공적 영역과 상업적

영역이 구분된 중계권 배분체계를 갖고 있음. 실제로 덴츠는 독점적

중계배급권을 확보했음에도 공영방송에는 일본 대표팀 경기를 중심으

로 다소 싼 가격에 판매하고, 상업방송에는 흥행성 있는 경기 중심으

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매체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시

스템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전문가 주장

- 현행 중계권 취득 시 신고조항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은 특별히 제시되고

있지 않음

5 여론(언론보도)

- 현행 중계권 취득 시 신고조항과 관련된 여론 및 언론보도는 특별히 확인

되고 있지 않음

7)〔이슈7〕순차편성 권고의 검토

1 개념 및 쟁점

- 그동안 공동중계의 가장 큰 폐해로 등장한 것이 동일한 경기를 3개 방송

사가 같은 시간에 중계하는 부분이었음. 올림픽, 월드컵마다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짐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순차편성의 목표는 과도한 공동중계에 이한 중복

편성으로부터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것임

-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동시중계의 폐해는 없었음.

하지만, 부실한 해설 다양성 결핍 논란, 그리고 일부 종목을 중계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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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사례: 올림픽, 월드컵 등은 여전히 BBC 중심의 중계체제 유지함

- 월드컵의 경우 공영방송 BBC가 주관방송사가 되고 상업방송사 ITV의

경우 중계권 일부를 배당받아 공동 중계에 나서는 방식이 일반적임

- 2006년 독일 월드컵의 경우 예선, 16강전, 8강, 4강, 3․4위전, 결승

전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중계스케줄을 사전에 분할한 뒤 공표함

- 예컨대, 당시 예선전 영국 팀의 3개 경기(파라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스웨덴) 중 파라과이전만 우선 BBC가 중계하고 나머지 경기는 ITV가

중계함

- 16강팀이 결정된 이후에는 8경기 중 BBC가 우선적으로 1경기를 선정

하고, 2∼3개 경기를 ITV가 선택한 뒤 잔여경기는 경기날짜를 고려해

순번대로 조정함

- 8강 이상부터도 이러한 Rule을 적용함. 경기선택의 우선권은 BBC가

갖되 ITV가 잔여경기 중 중계하고 싶은 경기를 최대한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함

- 보편적 시청권 대상인 올림픽의 경우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

림픽 모두 BBC가 독점중계권을 지님(패키지로 구입). 하지만 IOC가

하는 등의 문제점 노정(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는 3개 채널의 중복편성시

간이 전체편성의 41.4%)

- 순차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지의 논란, 자율적인 방송사간 합의를 이끌어내

는 방법론 모색 필요

2 관련 법령

- 현행 방송법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에 순차편성에 대한

권고조항이 있으나, 실질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음

3 해외사례

- 순차편성이 세계적 흐름임. 영국의 경우에는 방송사간 순차편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음. 통상적으로 BBC와 ITV

가 자발적으로 중계방송 스케줄 등도 월드컵 이전에 미리 공표하는 등

순차편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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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권료 인상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이 차

기 올림픽에서 BBC가 단독 중계권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임

- 하지만, 올림픽 중계는 많은 종목을 커버리지 해야 하는 만큼, ITV 등

의 지상파 상업방송사들이 편성을 포기하면서 올인 하기에는 쉽지 않

다는 것이 영국내의 중론임. 따라서 향후 BBC를 중심으로 ITV가 협

력하여 중계권을 획득하고, 일부의 핵심 관심사를 공유하여 동시 편

성하는 체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임(일종의 변형된 월드컵 중

계권 획득 및 배분 시스템을 지향)

‣ 일본 사례: 시청권 보장과 중복중계 지양의 원칙을 고수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NAB)이 만든

저팬 컨소시엄(JC)이 중계권을 구입한 뒤, 이를 방송시간을 안배해 중

복방송을 피함

- 일반 중계경기의 배분은 NHK와 민방의 협의로 결정됨

- 인기 경기의 중계는 제비뽑기로 결정하게 됨. 일본이 금메달을 딴 수

영 남자 100m 평영 결승전은 NHK가, 여자마라톤은 니혼TV, 남자육

상 100m 결승은 TBS, 유도 남자 100kg급·여자 78kg급 결승전은 후지

TV가 중계. 중복편성으로 인한 전파낭비를 줄이고 시청자의 채널선

택권을 최대한 보장

- 2006년 월드컵에서도 자국 경기와 대중의 관심이 적은 비인기국의 경

기는 주로 NHK가, 강팀들 간 빅 매치는 후지TV, 아사히TV 등 5개

민방이 돌아가면서 중계

- 독일도 유사함. 정부개입 없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공영방송인

ARD, ZDF 그리고 민영방송인 RTL 등이 순차적 중계방송을 편성

- 일본의 경우에도 시청권 보장과 중복중계 지양의 원칙을 고수함. 일반 중

계경기의 배분은 NHK와 민방의 협의로 결정되며, 인기 경기의 중계는

제비뽑기로 결정함

‣영국의 순차편성 사례: World Cup 2010 – knock-out stages scenarios

- 영국이 조별리그를 마치고 16강 이후 계속 8강, 4강, 결승에 오르거나 탈

락할 경우를 대비한 Schedule도 미리 정해져 있음. 영국이 준결승이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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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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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lose

Engla
nd in
Final

R16 1 BBC BBC BBC BBC BBC

2 BBC ITV ITV ITV ITV

3 ITV BBC BBC BBC BBC

4 ITV BBC ITV BBC ITV

5 BBC ITV BBC ITV BBC

6 BBC ITV ITV ITV ITV

7 ITV BBC ITV BBC ITV

8 ITV ITV BBC ITV BBC

Qtr 1 BBC BBC BBC BBC BBC

2 BBC BBC BBC ITV ITV

3 ITV ITV ITV BBC BBC

4 ITV ITV ITV ITV ITV

Semi 1 BBC BBC BBC BBC BBC BBC/

ITV

BBC/

ITV

2 BBC ITV ITV ITV ITV ITV ITV

Final 1 BBC/

ITV

BBC/

ITV

BBC/

ITV

BBC/

ITV

BBC/

ITV

BBC/

ITV

BBC/

ITV

¾ 1 ITV ITV ITV ITV ITV ITV ITV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일정 중계 방송사
Fri 09 June 25.00 Group A The Germans v Costa Rica TBS, BS1, Bs-hi

Fri 09 June 28.00 Group A Poland v Ecuador BS1, Bs-hi

Sat 10 June 22.00 Group B England v Paraguay Fuji-TV, BS1, Bs-hi

Sat 10 June 25.00 Group B Trinidad and Tobago v Sweden NHK-G Bs1, Bs-hi

Sat 10 June 28.00 Group C Argentina v Ivory Coast BS1, Bs-hi

Sun 11 June 22.00 Group C Serbia and Montenegro v Netherlands NHK-G, BS1

Sun 11 June 25.00 Group D Mexico v Iran TV Asahi, BS1, Bs-hi

Sun 11 June 28.00 Group D Angola v Portugal BS1, Bs-hi

Mon 12 June 22.00 Group F Australia v Japan NHK-G, BS1,Bs-hi

Mon 12 June 25.00 Group E USA v Czech Republic NHK-G, BS1

Mon 12 June 28.00 Group E Italy v Ghana BS1, BS-hi

Tue 13 June 22.00 Group G South-Korea v Togo NHK-G, BS1

출할 경우 중복편성 가능

‣ 2006년 독일월드컵 일본순차편성 사례

- 자국 경기와 대중의 관심이 적은 비인기국의 경기는 주로 NHK가, 강팀들

간 빅 매치는 후지TV, 아사히TV 등 5개 민방이 돌아가면서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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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3 June 25.00 Group G France v Switzerland TV Tokyo, BS1, BS-hi

Tue 13 June 28.00 Group F Brazil v Croatia TV Tokyo, BS1, BS-hi

Wed 14 June 22.00 Group H Spain v Ukraine NHK-G, BS1

Wed 14 June 25.00 Group H Tunisia v Saudi-Arabia BS1, Bs-hi

Wed 14 June 28.00 Group A The Germans v Poland BS1, Bs-hi

Thu 15 June 22.00 Group A Ecuador v Costa Rica NHK, BS1

Thu 15 June 25.00 Group B England v Trinidad and Tobago NHK-G, BS1

Thu 15 June 28.00 Group B Sweden v Paraguay BS1, Bs-hi

Fri 16 June 22.00 Group C Argentina v Serbia and Montenegro NTV, BS1, Bs-hi

Fri 16 June 25.00 Group C Holland v Ivory Coast NTV, BS1, Bs-hi

Fri 16 June 28.00 Group D Mexico v Angola BS1, Bs-hi

Sat 17 June 22.00 Group D Portugal v Iran Fuji-TV, BS1, Bs-hi

Sat 17 June 25.00 Group E Czech v Ghana NHK-G, BS1

Sat 17 June 28.00 Group E Italy v USA BS1, Bs-hi

Sun 18 June 22.00 Group F Japan v Croatia TV-Asahi, BS1, Bs-hi

Sun 18 June 25.00 Group F Brazil v Australia Fuji-TV, BS1, Bs-hi

Sun 18 June 28.00 Group G France v South-Korea BS1, Bs-hi

Mon 19 June 22.00 Group G Togo v Switzerland TBS, BS1, Bs-hi

Mon 19 June 25.00 Group H Saudi-Arabia v Ukraine NHK-G, BS1, Bs-hi

Mon 19 June 28.00 Group H Spain v Tunisia BS1, Bs-hi

Tue 20 June 23.00 Group A Ecuador v The Germans NHK-G, BS1, Bs-hi

Tue 20 June 23.00 Group A Costa Rica v Poland BS1

Tue 20 June 28.00 Group B Sweden v England BS1

Tue 20 June 28.00 Group B Paraguay v Trinidad and Tobago Bs-hi

Wed 21 June 23.00 Group D Portugal v Mexico NHK, BS1, Bs1-hi

Wed 21 June 23.00 Group D Iran v Angola BS1

Wed 21 June 28.00 Group C Holland v Argentina BS1

Wed 21 June 28.00 Group C Ivory Coast v Serbia and Montenegro BS-hi

Thu 22 June 23.00 Group E Czech v Italy Fuji-TV, Bs-hi

Thu 22 June 23.00 Group E Ghana v USA BS1

Thu 22 June 28.00 Group F Croatia v Australia BS1

Thu 22 June 28.00 Group F Japan v Brazil NHK-G, Bs-hi

Fri 23 June 23.00 Group H Saudi-Arabia v Spain NTV, Bs-hi

Fri 23 June 23.00 Group H Ukraine v Tunisia BS1

Fri 23 June 28.00 Group G Switzerland v South-Korea Bs-hi

Fri 23 June 28.00 Group G Togo v France BS1

Sat 24 June 24.00 1/8 Final 1 Winner A v Second B NTV, Bs-hi

Sat 24 June 28.00 1/8 Final 2 Winner C v Second D NHK-G, BS1

Sat 25 June 24.00 1/8 Final 3 Winner B v Second A NHK-G, BS1

Sat 25 June 28.00 1/8 Final 4 Winner D v Second C BS1, Bs-hi

Mon 26 June 24.00 1/8 Final 5 Winner E v Second F TBS, BS1

Mon 26 June 28.00 1/8 Final 6 Winner G v Second H NHK-G, BS1

Tue 27 June 24.00 1/8 Final 7 Winner F v Second E TBS, BS1

Tue 27 June 28.00 1/8 Final 8 Winner H v Second G BS1, Bs1-hi

Fri 30 June 24.00 Quarterfinal 1 A1/B2 v C1/D2 NHK-G, BS1

Fri 30 June 28.00 Quarterfinal 2 E1/F2 v G1/H2 TV-Asahi, BS-hi

Sat 01 July 24.00 Quarterfinal 3 B1/A2 v D1/C2 NTV, B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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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남아공월드컵, SBS단독중계 사례

- 그동안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이벤트는 코리아풀을 통

해 중계권 계약을 맺고, 공동중계하는 관습을 따라왔음. 하지만, 2006

년 WBC사태 등을 거치면서 지상파 3사간의 공조에 균열 발생

Sat 01 July 28.00 Quarterfinal 4 F1/E2 v H1/G2 NHK-G, BS1

Tue 04 July 28.00 Semifinal 1 A1/B2/C1/D2 v E1/F2/G1/H2 NHK-G, BS1

Wed 05 July 28.00 Semifinal 2 B1/A2/D1/C2 v F1/E2/H1/G2 TV-Tokyo, BS1, Bs-hi

Sat 08 July 28.00 3rd/4th play-off Loser HF1 v Loser HF2 NHK-G, BS1

Sun 09 July 27.00 Final Winner HF1 v Winner HF2 TV-Tokyo, BS1, Bs-hi

▶NHK-G = Channel 1 ▶NTV = Channel 4 ▶TBS = Channel 6

▶Fuji TV = Channel 8 ▶TV-Asahi = Channel 10 ▶TV-Tokyo = Channel 12

4 전문가 주장

- “순차편성은 방송사업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법으

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정용준, 2010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

권, 문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 “큰 틀에서 순차편성의 권고안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자율적인 규제(신사

협정)가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임” (송해룡, 2008 <보편적시청권의

국민관심행사 연구> 방통위 보고서)

- 순차편성은 권고수준에 머물러야지 편성을 법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음

5 여론(언론보도)

- “월드컵에 대한 SBS의 단독중계가 여러 가지 폐해들을 노출... 공동중계에

대한 순차편성이 바람직” (경향신문, 2010. 6. 26)

-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SBS의 해설만을 들으며 월드컵 전 경기를 보고

싶지는 않다. 선수 입장에서 해설해주는 차범근 감독의 해설, 차분하게

맥을 짚어주는 이용수 위원의 해설, 박학다식하게 경기를 풀어주는 한준

희 위원의 해설을 전부 듣고 싶은 것이 시청자로서의 소망이다” (오마이

뉴스, 2010. 4. 6)

- 국민과 언론의 순차편성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유사함. 다만, 정부가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자칫 편성권 침해라는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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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단독중계로 인해 타사 드라마들은 반사이익 누려..

SBS는 월드컵 기간 평일 저녁과 밤시간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대신 월드컵 중계와 특별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월드컵 중계로 수목드라마 ‘나쁜남자’가 결방되면서 안방극장을 점

령한 프로그램은 오히려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다. 지난 16일 방송

된 KBS 2TV 수목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3회분은 월드컵 생중계와

맞붙었음에도 26.5%(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해 월드컵 개막

후 최대 수혜자가 됐다... - 매일경제, 2010. 6. 21

채널선택권 보장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 표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SBS의 해설만을 들으며 월드컵 전 경기

를 보고 싶지는 않다. 선수 입장에서 해설해주는 차범근 감독의 해

- 3사 간 심각한 갈등을 가져온 증폭기제는 바로 SBS의 주요스포츠대

회 중계권 독점임. 이미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을 독점중계한 SBS

는 2010 남아공월드컵, 2012 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브라질월드컵,

2016 올림픽 등 국제경기를 독점한 상황임. 이러한 갈등은 SBS만이

원인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순차 중계(방송사별로 다른 경기들을 중

계)와 공동 제작 등을 협의하자고 SBS가 제안했지만 거절한 KBS,

MBC의 책임도 역시 크다고 하겠음

- 중계권 폭등과 일련의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면서 관련 행위자들

(방송사, 협회 등) 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 중계권 협상과 분배를

둘러싼 무정부적 무한경쟁 시대 진입

- 중계권시장에서 강력한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국제스포츠기구들의 입

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별(특히 방송사들의) 공조체계가 중요한 화

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사 간 감정적 대응과 법적 다

툼은 지나친 국부유출과 보편적시청권의 박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10 남아공월드컵, SBS단독중계 사례

- 2010년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 다양성 결핍 논란 제기

- 캐스터와 해설자에 대한 선택권이 박탈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 방송

사가 중계하는 경기만을 봐야한다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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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분하게 맥을 짚어주는 이용수 위원의 해설, 박학다식하게 경

기를 풀어주는 한준희 위원의 해설을 전부 듣고 싶은 것이 시청자

로서의 소망이다(출처 : 차범근 감독의 생생한 축구 해설 듣고 싶은

데... - 오마이뉴스, 2010. 4. 6)

SBS의 월드컵단독중계 득실

得: 광고판매 대박 없어도(지상파 TV 광고수입은 700억여원 정도에

이를 전망) 브랜드 이미지는 높였다는 자평(“균형 잡힌 시각의 SBS

뉴스와 올림픽 · 월드컵의 성공적 단독중계는 SBS가 이뤄낸 빛나는

성과” - 8월 17일 SBS 창사 20주년 기념식 윤세영 회장 발언)

失: 16강 진출로 상당부분 누그러졌으나, 각종 방송 사고와 해설 부

실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에 시달림, 과징금 부과(19억 7,000만원),

KBS-MBC와 송사에 얽힌 첨예한 갈등

- 남아공월드컵의 SBS 단독중계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 자평, 사회적 비

판여론 여전

8)〔이슈8〕‘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준 

1 개념 및 쟁점

- 중계권을 사업자는 구입한 중계권을 자국 내 타 방송사에 재판매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짐. 하지만, 중계권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재판매금액을 지

나치게 높여 판매하려 할 경우 타 사업자들의 중계권 접근이 쉽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0년 6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방송법 제

76조 3항에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

별 없이 제공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함

- 지나친 중계권 재판매 금액의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는 좋으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해석이 자의적이고 모호하여, 중계권

계약금의 대부분(예컨대, 90%이상)을 재판매금액으로 내놓아도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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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 the price sought for the rights must have bee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as between the two categories of

programme service. What is a fair price will depend upon the

rights being offered and the value of those rights to broadcasters.

A wide range of prices is likely to be regarded as fair but when

required to make its own judgement on the matter Ofcom will

have regard to, inter alia:

i) previous fees for the event or similar events;

ii) time of day for live coverage of the event;

iii) the revenue or audience potential associated with the live

transmission of the event (e.g., the opportunity to sell advertising

and sponsorship; the prospects for subscription income);

iv) the period for which rights are offered; and

v) competition in the market place.

는 오히려 금액제한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재판매금액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

되어야 함

2 관련 법령

- 현행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에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항이 모

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준이 不在함

3 해외사례

- 영국의 Ofcom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대한 기준을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에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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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주장

-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중계권 재판매 정책의 구현을 위해서

는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함” (송해룡, 2008 <보편적시청권의 국민

관심행사 연구> 방통위 보고서)

5 여론(언론보도)

- “현행 방송법에서는 국민관심경기는 타 방송사가 요구하면 합리적인 가격

으로 재판매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방송 3사가 자율 조정을 해 재판매를

실현하든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조정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임”

(매일경제, 2010. 2. 16)

- “SBS는 중계권 재판매와 합동방송 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시도까지 거부하고 독점방송강행을 밀어부치고 있어” (KBS, 2010년

2월 뉴스 report 中),

- “SBS는 실제로 보편적시청권 대상인 한국 경기를 비롯해 북한의 조별리그

와 개막전, 결승전 등 핵심 경기를 모두 재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

지 경기도 통상 관례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해 협상 의지를 의심

받아와...” (MBC, 2010년 5월 뉴스 report 中)

- “서울을 찾은 국제축구연맹의 니클라스 요한슨 TV부문 본부장은 공동중

계를 위해 다른 지상파 방송에 중계권을 재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인 태도를 보여...” (SBS, 2010. 4. 6)

-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둘러싸고 KBS, MBC 그리고 SBS의 중계권 재판

매 관련 대립이 격화되었음. 방통위 차원의 재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나 권고조항의 부재로 결국에는 협상결렬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9)〔이슈9〕편성비율 규제 관련

1 개념 및 쟁점

- 매해 거듭되는 지나친 편성비율의 폐해 지속(올림픽 방송사, 월드컵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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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는 비판)

-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방송 3사의 월드컵 프로그램 편성비율(6월9～23

일분)은 SBS 46.4%, MBC 43.4%, KBS2 38.5%로 조사됨. 이는 독일 공영

방송(ZDF)의 19.6%나 일본 공영방송 NHK의 14.06%에 비해 두세 배 높

은 수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편성비율의 제한이 요

구되는 바임

2 관련 법령

- 현재 방송법상에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편성비율 제한을 직접 논의한 조항

은 없음

- 다만,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인 제10조 편성비율 산정과

관련, 국민관심행사의 방송시간은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고시에서는 방송법 제69조제3항15)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아, 편성의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

-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 편성비율의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한 상황

3 해외사례

- 특별히 논의할 해외사례 없음

4 전문가 주장

- 편성비율 예외조항 관련 전문가 의견은 특별히 제시되고 있지 않음

5 여론(언론보도)

- 편성비율 예외조항과 관련된 여론 및 언론보도는 특별히 확인되고 있지

않음

15)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

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

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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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C News Access Rule(최근 출처: Television News Access Rules

Applicable To Non-Rights Holding Broadcast Organisations At The

Vancouver 2010 Olympic Winter Games)

- IOC의 방송권 비보유사에 대한 ‘뉴스 액세스 룰(News Access Rule)’은

올림픽 게임 독점 방송권은 국제 올림픽위원회(IOC)가 부여한 특정지역

방송사(Right Holding Broadcasters)에만 주어지며, 다른 방송사는 ‘뉴스

액세스 룰’에 의거 올림픽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올림픽 경기, 올림픽 이

벤트, 개폐막식 및 올림픽 관련 모든 활동(훈련장면, 선수 인터뷰, 기자회

10)〔이슈10〕금지행위 세부기준

1 개념 및 쟁점

- 방송법에서는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

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금지행위의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법

해석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실시간 방송’ 개념에 대한 규정 필요

2 관련 법령

-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60조3(금지행위)’에 규정

- 그러나 금지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시행령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인지가 문제임. 따라서 현재 방송

법 시행령에 있는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금지행위 규정은 상위법인 방

송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방송법으로 이동시키면서 실시간 방송, 거래의 거부․지연, 뉴스보도용 자

료화면 제공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있음

3 해외사례

- 실시간 방송, 거래의 거부․지연과 관련된 특별한 해외사례는 없음

- 뉴스보도용 자료화면 제공기준 관련, 올림픽 News Access Rule: 3x2x3,

6x1x2 Rule, 독일의 경우에는 하루당 90초 상한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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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3x2x3 3조. 6x1x2

방송권 비보유 방송사는 올림픽 관련 보도물

을 총 6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a) 올림픽 관련 보도물은 3개 프로그램 이내

에서 보도되어야 한다

b) 한 프로그램당 2분을 넘겨서는 안된다

c) 해당 프로그램을 3시간 이내에 방송해서는

안된다

d) 개별 종목에 관련된 방송 내용은 한 방송

꼭지에서 30초 이내로 방영되어야 한다

모든 뉴스 매체를 운영하는 방송사의 경

우 종합 뉴스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a) 올림픽 관련 보도물은 제2조에 의거해

서 방영되거나

b) 6개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

으나, 기사 한꼭지는 1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단 각 뉴스프로그램간 간격은

2시간을 넘겨야 하며 이 경우도 제 2

조가 포함된다

10. 방송권 비보유 방송사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존중해야 한다.

a) 방송권 비보유 방송사는 제 3자에게 올림픽 보도물을 제공하거나 만들수 없다

b) 올림픽 관련 보도물이나 올림픽 마크가 들어간 내용을 상영할 경우 프로그램 전 후

로 광고, 홍보 판촉 메시지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해당 부분 명확하지 않음)

c) 올림픽 관련 보도를 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전 후로 광고를 방영해서는 안된다

d) 올림픽 관련 보도물을 방영할 경우 방영화면 내에 권리를 보유한 방송사의 워터마크

와 함께 싣거나, 내지는 <권리 보유 방송의 (이름)> 라는 자막을 최소한 5초 동안 삽

입해야 한다

견 등)을 보도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예외에 의해서 보도

권이 없는 방송사들도 보도를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음(규정 2, 3조에 의

해서)

- ‘뉴스 액세스 룰’에서는 권리를 보유한 해당 방송사의 소속 국가법과 규

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국내에 관련 법령이 있다면 이

러한 법령이 우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규정에서 방송보도권을 보유

한 방송사를 제외한 방송사에 대해 IOC는 권한을 가지고 방송보도권을

보유한 방송사와 합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IOC의 뉴스 액세스 룰에는 두 가지 보도분량 규정이 있음. 3x2x3, 6x1x2

Rule이 그것임

- 규정(10조)에는 올림픽 관련 보도물을 내보낼 경우 앞뒤에 광고를 실어서

는 안 된다는 규정도 존재함.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로 SBS가 동계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했던 2010년 벤쿠버 올림픽의 경우 KBS2와 MBC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해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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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ight to broadcast listed events can be acquired by pay TV

licensees if broadcast rights are held by commercial television

licensees(who have the right to televise the event to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or by a national television

※ 독일의 90초 단신보도권(Kurzberichterstattung)사례

- 2007년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의 제1장 ‘일반규정’에

명시

- 규정에 의하면, ‘유럽 내에서 허가된 모든 방송사들은 자사의 방송목적

을 위하여 공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정보에 대한 보편적 관심을 채워주는

행사와 사건에 대한 단신 보도를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

시되어 있음

- 무료의 단신 보도는 주어진 사안에 걸 맞는 뉴스 보도에 상응하는 단신

뉴스 형식에 제한됨. 허가될 수 있는 길이는 행사와 사건의 내용을 뉴스

보도에 걸맞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 길이여야 하는데, 유사한 종

류의, 단기간 동안 그리고 반복적으로 열리는 정기적인 행사의 경우 길

이의 최대 한계는 일반적으로 1분 30초로 규정됨

- 유사한 종류의 행사들에 대한 여러 단신들이 종합 보도되는 경우에도,

이 종합 보도 내에서 뉴스형식의 특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됨

- 단신 보도를 담당하는 방송사는, 전파와 녹화한 것을 허가 받지 못한 방

송사들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고 신속히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조항도 명시됨

‣호주의 안티사이포닝 룰(Anti-siphoning rule) 방송권 획득 관련

de-listing 사례

- ‘우선방송사’가 방송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획득하지 않을 경우의 기준

마련 여부에 참조

- 특별지정 행사가 시작되기 12주(기존에는 6주)전까지 무료방송사가 방송권

을 획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리스트에서 관련종목이 삭제

(de-listing)되어 유료TV가 방송권을 획득 가능

- 그러나, 유료TV가 무조건적으로 방송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

민의 50%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국에게 자격을 줌으로써 listed event

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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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er(the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ABC) or Special

Broadcasting Services(SBS)).

출처: http://www.aba.gov.au/tv/content/requirements/sport.shtml)

- The Minister specifies the events that appear on the anti-siphoning

list. However, events are automatically de-listed 12 weeks before

they commence. This provision was introduced in 2005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scheme by streamlining pay television access

to listed events where free-to-air broadcasters do not intend to

purchase the broadcasting rights. The Minister can override

automatic de-listing if he or she is satisfied that free-to-air

broadcasters have not ha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urchase

rights to a listed event(출처: 호주 브로드밴드 통신 디지털 경제부

(DBCDE)의 ‘Sport on television: A review of the anti-siphoning

scheme in the contemporary digital environment(2009. 8)’.)

4 전문가 주장

- “방송법상에서 금지행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라는 부분의 의미가 모호함. 만일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금지행위를 하더

라도 용인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됨” (심석태, 2007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소고> 언론과 법 제6권제1호 논문 中)

- “현행 방송법상에서는 금지행위 유형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규제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발생.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을 최우선 전제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

적 기준을 제시해야 함” (김희수, 2008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규제

방안연구>, KISDI 정책연구)

- 현행 법령상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해 왔음

5 여론(언론보도)

- “보편적 시청권을 구현하는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금지 규정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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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디어스, 2010. 7. 16)

11)〔이슈11〕과징금 부과기준 

1 개념 및 쟁점

- 금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 종별에 따라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과징금의 기준을 두고 실효성 논란 점화(적절한 제재조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 다수)

- 시정조치 명령 미 이행에 대한 과징금 새로운 기준도 제시(최문순 의원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

권의 총 계약금액에 100분의 10(기존 100분의 5)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되었으나, 현행 법령과

큰 차별화 없음

2 관련 법령

- 현행 ‘제60조의6(과징금 부과기준)’이 있으나, 과징금 금액이 총 계약금액만

해당되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방송

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과징금 부과기준이 필요함

3 해외사례

- 영국의 경우 과징금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은 드러나지

않음. 현재까지 영국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었기에, 과징금을

Ofcom이 부과할 수 있다는 정도로 명시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Ofcom자

료에는 만약 규정에 어긋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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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 中

Foreword

1.2 The Act restricts the acquisition by television programme

providers of exclusive rights to the whole or any part of live

television coverage of listed events and the broadcasting on an

exclusive basis of such coverage without the previous consent of

Ofcom (see Part IV of the Act). Under the Act, Ofcom has powers

to impose a financial penalty on its licensees if the restrictions on

broadcasting live coverage of listed events have not been

observed, if Ofcom has been given false information or if material

information has been withheld. In the case of the BBC and S4C,

Ofcom must report the matter to the Secretary of State. Ofcom

will have regard to the provisions of the Code in exercising these

powers.

4 전문가 주장

- 과징금 실효성 관련 특별한 전문가들의 주장은 없음

5 여론(언론보도)

- 최근 SBS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협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고주들에게

단독중계를 시사하는 등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

이 인정되었으므로 과징금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KBS, MBC 측의 주장과

과도한 제재조치로서 반발을 보이는 SBS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음

- 현재 과도한 규제라는 SBS의 반발을 미루어 볼 때, 과징금기준을 더욱 상

향한다면 위반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제어장치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이슈12〕국민관심행사 중계 후 보고의무

1 개념 및 쟁점

- 국민관심행사의 순차편성 등 편성관련 현황, 과징금 부과 등에 활용할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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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등을 신고해야 할 필요성 대두(금지행위 판별,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

의 문제점 개선과 정책적 판단을 위해 활용)

2 관련 법령

- 관련법령 不在, 지속되는 보편적시청권 논란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확보 차

원에서도 필요한 부분

3 해외사례

- 중계 후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논의할 해외사례 없음

4 전문가 주장

- 중계 후 보고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전문가 주장 없음

5 여론(언론보도)

- 특별한 논의 없음

13)〔이슈1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방향과 역할

1 개념 및 쟁점

- 기존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방송법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등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음

- 보편적시청권 보장과 미래 정책개선을 위해서 보다 상세한 규정과 실질적

인 운영지침이 필요

2 관련 법령

- 현행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대한 조항 존재하고 있음. 하

지만, 세부 내용은 방송통신원회 규칙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권한, 인원구성에 대한 지침 등은 부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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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Independent Advisory Panel(독립자문위원회)

- 독립자문위원회의 주요목적은 ‘free-to-air’를 통해 중계되는 주요 스포

츠이벤트들의 현황평가에 있음.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DCMS에 의

해 전폭적 지원을 받음

- 모든 위원들은 예외 없이 무보수로 위원회에 참여하며, 위원장을 포함

해 총 9명으로 구성됨

- 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 전문 지식, 스포츠에 대한

애정, 지적 엄정성(intellectual rigour) 등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평가한 뒤 임명됨. 또한 특정한 스포츠단체, 방송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도록 인선에 만전을 기함

- 총 12회 회의를 통해 상호 의견교환과 토론을 실시,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스포츠단체, 방송사 등)를 출석시켜 보다 폭넓은 논의 수렴

* 2009년 Independent Advisory Panel의 위원명단과 분야

▸David Davies (Chairman), Dougie Donnelly (broadcaster), Angus

Fraser (former cricketer)

▸Professor Chris Gratton (Sheffield Hallam University), Eamonn

Holmes (broadcaster)

▸Penny Hughes (sports sponsorship specialist), Colin Jackson

(former athlete)

▸Michael Pescod (law/banking specialist & racehorse owner), Nick

Pollard (journalist)

3 해외사례

- 영국의 사례가 가장 참조할 만함. 영국의 경우, DSMS에서 독립자문위원회

(Independent Advisory Panel)에 의뢰해 <Free-to-air Events Review

Consultation> 보고서 발행(2009. 7)

4 전문가 주장

- “방송사 편성문제 등을 사전심의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확대 개편 등이 필요” (송해룡, 2008 <보편적시청권의 국민관심행사 연

구> 방통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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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론(언론보도)

- “중계권 다툼이 격화되도록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보이지 않

았음. 위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회의만 5차례 열었을 뿐이며, 순차편성

을 심의·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도 시행령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

에서 두 번 ‘의결’하는 데 그침” (미디어오늘, 2010. 4. 28)

- “정부가 폐지키로 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현재 위원회를 유지하던

지, 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형태로 재정비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

게 할 필요성 있어...” (PD저널, 2010. 6. 30)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복원과 역할 강화에 대한 주문이 많음

14)〔이슈14〕뉴미디어 상황에서의 중계권 조정문제

1 개념 및 쟁점

- 그동안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중계권은 오히려, TV의 영향력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의 하에 축소 논의되거나,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음

- 하지만, 최근 국제스포츠기구들이 수익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하는 뉴미디어매체에 대한 중계권시장의 확대가 감

지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뉴미디어 상황에서의 중계권 조정문제도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

높음

2 관련 법령

- 현재는 관련법령 不在, 만일 국제스포츠기구들이 뉴미디어관련 중계권을

패키지로 일괄 판매하지 않고, 단일 사업자에게 권리를 판매한다면 사업

자들의 난립과 혼란상황이 생길 가능성 농후

3 해외사례

- 그동안 인터넷 중계는 독립적인 권리로 판매가 되지는 않았지만 TV중계

권을 가진 방송사들의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면서 제한적 서비스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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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통상 올림픽과 월드컵의 인터넷 중계는 지상파 3사의 인터넷 사

이트를 통해서 기존 TV 중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로서 한정된 모습

을 보여줌

- IOC가 TV중계권 수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를 통한 독립적인 올림픽의 중계도 수익확보에 있어 고려 사항

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음. 실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는

인터넷중계권을 분리하여 그 권리를 판매함.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

브에 올림픽 코너(www.youtube.com/beijing2008)를 개설하고 한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 전세계 77개 지역에 올림픽 경기 하이라이트를 매일 3시

간씩 동영상으로 중계한바 있음

- FIFA는 IOC보다 더욱 노골적인 상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스마트폰

과 IPTV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과 인터넷 중계권도 주목하고 있음.

FIFA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부터 인터넷·모바일 중계권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음

4 전문가 주장

- 뉴미디어의 우선중계권 배분과 관련된 논의(2008년 송해룡의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뉴미디어의 중계권 조정문제에 대한 전문가 주장은 전무한 상

황

5 여론(언론보도)

- “국내에서도 향후 뉴미디어 재판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견됨. 지상파

TV를 시청하는 방식이 DMB, IPTV, 케이블TV 외에 인터넷 포털, 웹TV

등으로 늘어나면서 재송신 수요는 이미 형성되었음” (ZD Net korea,

2010. 5. 25)

- 현재는 뉴미디어시장의 재판매 시장에 그치고 있지만, 주요 스포츠중계권

기구들이 직접 협상을 원할 경우 국내의 중계권 관련 구도는 더욱 복잡

해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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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제도개선 방안

1. 주요 이슈별 제도개선 방안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본 연구를

통해서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안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령수정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리된 제도개선 방안과 법령수정(안)을 6개의 최종 이슈(국민관심행사 고시의 구체

화, 우선방송사의 지정여부, 코리아풀 등 중계권의 공동구매 관련,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편성, 금지행위 세부규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관심행사 고시의 구체화

지속적으로 국민관심행사 고시에 대한 불명확성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현행 고시에서는 올림픽의 경우

에는 ‘동․하계올림픽’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아시안게임은 동․하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FIFA 월드컵의 경우, 남성․여성에 대한 구체적

인 구분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 본 결과, 해외는 이러한 종목에

따른 구분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논란이 많은 현행 고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동․하계 올림픽으로 정

리된 월드컵 외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WBC, 축구 A매치의 기존 고시 내용 구체화

및 변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4-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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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민관심행사 고시의 개선방안

기준 현재 변경(안) 비고 (설명)

90/

100

FIFA

월드컵

FIFA

월드컵

(성인남성)

성인남성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전 경기

(예선, 본선경기 포함)와 국가대표 팀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개막전, 준결승, 결승

전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75/

100

아시안

게임

하계 아시안

게임

인지도 및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계 아시안 게임 제외

WBC WBC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전 경기(예선, 본

선)와 국가대표팀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준결승과 결승전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축구A매치

축구

A매치16)

(성인 남성)

축구A매치는 FIFA 주관의 성인국가대표

들 간의 경기를 의미하며, 국가대표가 참

여하는 평가전, 컨페더레이션스컵, 아시안

컵의 예선과 본선 경기는 A매치로 정의

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

2) 우선방송사의 지정 여부

현행 방송법상에서는 사전적으로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요건을 갖춘 방송사업

자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상황이며, 사후적으로 90/100 또는 75/100의 가시청가구

비율의 충족을 요구하는 전후 맥락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우선방송사가 무엇인지 어떠한 요건과 과정을 통해 선정되는지를 방송법

상에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우선방

송사의 개념을 명시하는 작업이 요구 된다. 다만, ‘우선’이라는 단어는 특혜를 준다

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선방송사라는 용어를 ‘국

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사업자’ 등으로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16) A match(A International Football Match)는 일반적으로 정식 축구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를 말한다.

한 나라에 반드시 하나의 축구협회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하게는 각 축구협회의 대표팀을 말한

다. 축구 이외에는 핸드볼이나 필드하키 등에 사용한다. 클럽간의 경기나 대표 팀과 클럽간의 경기 등

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연령대의 대표팀(U-20, 올림픽 대표팀 등)의 경기도 집계대상이 아니

다. A매치의 결과는 FIFA랭킹 산정의 기준이 된다. 또한, 여성 성인국가대표팀 경기도 A매치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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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개정 2004.3.22, 2006.10.27,

2007.01.26>

1.～24.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3.22,

2006.10.27, 2007.01.26>

1.～24. 생략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

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

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 <수정>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

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추가비용 지

불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6. “우선방송사”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

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행사를

우선적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방송사를 말한다.

‣ 관련법령: 방송법에 새롭게 등재될 우선방송사의 개념

다음으로 우선방송사의 지정과 기한에 대해 법령 신설(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우선방송사의 자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속된다. 방송사업자는 가시청

가구수에 변동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이 필요하다. 한편, 구체

적인 수치(지위 효력기간 등)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보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

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2> 우선방송사 지정방식과 지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우선방송사 지정방식 구체화
우선방송사 지위의 효력기간

구체화

제1안

방송허가(재허가) 과정에서 가시

청가구비율 등의 요건 검토 후, 지

위 부여

별도의 효력기간 없이, 재허가 또

는 사업자의 여건 변화 시 요건

검토 및 지위 부여

제2안
신청 등 별도의 요건 검토 절차를

거쳐 우선방송사의 지위 부여

4년 단위로 우선방송사 지위의 효

력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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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60조의3

신설>

제60조의3(우선방송사 승인을 위한 가시청 가구수 산정) ① 법

제76조의8에 따른 우선방송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 관련법령: 방송법시행령에서 우선방송사 승인을 위한 가시청 가구수

산정 항목

3) 가시청가구비율과 방송사업자의 범위

현재의 방송법령에서는 가시청가구비율을 국민전체가구의 75/100 또는 90/100으

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상파․유료방송 기본채널․IPTV 등 비율 산정에 포함되는

매체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

있지만 해외에서의 95%의 가시청가구비율은 순수하게 지상파방송만을 포함하는 수

치가 아니라, 케이블 플랫폼의 수치를 포함하고 있다. 즉, 케이블방송의 시청 자체

는 유료 기반이지만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는 경우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자격

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시청가구비율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범

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 및 해석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시청가구비율에 대한 현재 안을 수정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여

기서 중요한 관건은 바로 현행 법령은 행사중요도에 따라서 2가지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90/100: 동․하계 올림픽, FIFA 월드컵, 75/100: 아시안 게임, WBC, 축

구A매치), 새로운 안은 행사의 중요도에 따른 기준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요

컨대, 가시청가구비율의 유형은 기존법령 유지 및 새로운 구분 유형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4-3> 가시청가구비율 유형 개선안17)

가시청가구비율 유형 비고

(1안) 90/100～75/100(현 방송법령) 행사중요도에 따른 현행의 기준 유지

(2안) 90/100 단일화 이탈리아 기준, 행사중요도에 따른 구분 폐지

(3안) 95/100 단일화 영국 기준, 행사중요도에 따른 구분 폐지

17) 가시청가구수 산정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세대수’와 ‘가구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세대

수로 수치를 산정하면 가시청 비율이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 균형적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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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50 이상 가시청 가구수를 충

족하는 자체 방송수단을 보유할 것

2. 단독 또는 공동으로 동․하계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기타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

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가시청

가구수를 충족할 것

3. 해당 방송사업자를 통해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

이 제공될 경우 시청자들의 추가부담이 없을 것

② 제1항의 우선방송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방송사업자 및 중

계방송권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

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방송사 지정 신청시 방송통신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증

2. 국민 전체가구수의 100분의 50 이상 가시청 가구수를 충

족하는 자체 방송수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전파 커버

리지를 알 수 있는 중계기의 수 등)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계약서 등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시청 가구수는 다음 각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허가증에 기재된 방송구역의 주민등록

상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방송구역 중 일원으로 기재된

지역은 전체 가구수(세대수)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2.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을 통하

여 방송되는 채널의 경우 가입가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자용 가입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3. 다수의 방송매체 또는 채널에서 방송될 경우 각 방송매체

또는 채널별 시청가구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 합산된

가구수는 제외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접 또는 위탁하여 조사·발행하는 ‘방송

산업실태조사’에서 제1항의 가시청 가구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제1항의 증빙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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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논의한 바 있지만, 현재 방송커버리지 인정범위에 대한 논의도 부재한 상

황이므로 어떠한 매체(서비스)까지 가시청가구비율 산정에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점은 바로 국민이 추가비용

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방송커버리지 인

정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4-4> 방송커버리지 인정범위 개선안

방송커버리지 인정범위 비고
(1안) 지상파 직접수신으로 한정 → ‘무료’ 제도 취지상 무료로

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료방송

가시청가구비율(87.6%)을

고려할 때, 2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

(2안) 지상파 직접수신 + 유료방송매체 기본

채널 → ‘추가 비용부담 없이’

(3안) 지상파 직접수신 + 가구 단위 유료방송

매체 → 현 방송법령

가시청가구비율 요건충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가시청가구비율 평가산

정(방송통신위원회 혹은 외부 위탁)18)과 더불어 중계권을 구매한 방송사업자의 관

련 서류제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 개막 일정기간

전까지19) 가시청가구비율 확보방안 제출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비단 가시청가구비율 요건충족만을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해당

중계방송을 얼마나 성실하게 또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사전평가하려는 목

적도 내포되어 있다. 제출서류에는 이외에도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방송계획안, 중계

권 재판매 계획 등도 동시 제출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외에도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을 임의 포기할 때의 조처도 필요할 것이다.

만일 우선방송사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유료방송매

체를 포함한 타 방송매체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

18) 해당 방송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방통위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가시청가구비율 요건충족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조사진행이나

외부 위탁을 통해 1년에 1번 혹은 2년에 1번 등의 일정기간을 정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19)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 이후에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 99 -

현행 개정안
<제76조의8 신설>

* 수치는 변동가능성이

있어 법률보다 대통

령령으로 위임

제76조의8(우선방송사의 지정과 중계방송권 획득 신

고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방송사업자를 우선방송사로 지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자

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우선방송사의 자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속된다. 방송사업

자는 가시청 가구수에 변동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방송권을 확보한 우

선방송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판매 관련 서류

3.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4.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⑤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방송권을 확보한 방

송사업자는 국민전체 가구의 일정비율 이상의

가시청가구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방송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민관심

행사등이 개최되는 날을 기준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경우 1년 전까지 기타 국민관심행사등

의 경우 6개월 전까지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방송계획안에는 가시청가구수 충족여부

및 방안,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을 위한 배려,

산간벽지 또는 난시청지역 해소방안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법령: 방송법에서 우선방송사의 지정과 중계방송권 획득 신고 관련

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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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방송법에서 우선방송사의 의무불이행 조치

현행 개정안
<제76조의9 신설> 제76조의9(우선방송사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

① 우선방송사가 전조 제4항에 명시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권을 획득하지 않을 경우

우선방송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② 우선방송사로 지정된 방송사업자가 우선방송사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한 증명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우선방송

사의 지위를 박탈하고, 박탈한 시점부터 4년간

우선방송사 지정을 제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방송사가 국민관심행사등

에 관한 중계방송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동․

하계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

컵의 경우에는 적어도 경기시작 10개월 전, 기타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는 4개월 전까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기에 대한 중계

방송사가 결정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코리아풀 등 중계권의 공동구매 관련

인기스포츠들의 중계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코리아풀의 공조를

통한 중계권 경감이 국내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최근 IOC와 FIFA 등

국제스포츠기구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협상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공조전망이 긍정적이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규모가 큰 시장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유럽에서 시장

규모가 큰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선호하는 사례에

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실제 공동계약 권고를 위한 외부환경

이 부정적(국제스포츠기구 상업화 가속화, 이윤극대화 추구)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



- 101 -

동구매에 대한 사전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계권 구매는 사적 자치라는 측면에서 현 방송법의 공동계

약 권고 이상의 조치는 발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리아풀의 활성화 등

사업자 자율에 의한 실효성 있는 중계권 공동구매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일본의

NHK와 민방의 협상체인 저팬 컨소시엄이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중계권을 큰 무리

없이 획득해온 선례20)가 있는 만큼 코리아풀의 결속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면 공동계

약도 가능할 것이다.

코리아풀의 운용시스템의 개선도 요구된다. 우선, 중계권료 분담액에 따른 중계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많은 액수를 낸 방송사가 더욱 많은 중

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암묵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바이다. 즉, FIFA,

IOC 등과의 외부협상채널은 단일화 시키되(협력), 내부 경쟁을 통해 중계권리는 차

별화(경쟁)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입찰자에게 실제적인 ‘협상 독점권’을 부여하는 담합입찰제21)의 도입

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스포츠 중계권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유

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우선 중계권 협상을 전담하는 ‘독립된 기구

(코리아풀)’를 설치하고, 코리아풀내에서 가상경매 입찰을 통해 낙찰된 사업자가 단

일 협상창구인 코리아풀을 통해서 해외 스포츠기구와 협상을 시행하는 것이다. 협

상 과정을 통해서 중계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참여사업자들 간의 내부 조율을 통해

총 중계권료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등의 사후조치(협상대표권한은 부여하고, 비용

은 서로 분담하는 시스템)가 필요하다.22)

20) IOC는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의 중계권 계약을 저팬 컨소시엄과 낙점

하면서, 저팬 컨소시엄이 일본 내 올림픽 경기와 올림픽의 가치를 보도하고 전파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며, 저팬 컨소시엄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중

계권 계약권자로서의 선정 배경에는 저팬 컨소시엄의 방송,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시청자 확보 능력과 올림픽 및 올림픽 운동의 홍보 공약의 우수성이 있다는 평가이다.

21) 이러한 논의의 세부 내용은 이상기(2010)의 『올림픽과 월드컵의 독점 중계권, 현실과 문제(여의도 저

널, 2010년 통권 제19호)』를 참조함

22) 방통위에서 법적 제재나 강제를 통해 공동계약을 추진하지 않는 만큼, 방송협회 차원에서의 공동협의

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국제 스포츠중계권시장의 Rule

에 반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3사의 논의만을 대변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

분소유에서 전문적인 스포츠 에이전시 혹은 케이블, 위성 등의 매체들의 연합 pool을 참여시켜, 지상

파 3사의 독점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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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

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

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

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

‣ 관련법령: 방송법에서 공동계약 권고조항의 수정

[그림 4-1] 코리아풀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담합입찰제 도입

공동계약은 철저하게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계

약의 결렬시 보완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계권 공동구매에 대한 보완책으로 재

판매에 대한 공정거래를 보완할 수 있는 법령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공동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정 가격으로 중계권공급이 가능하다면 방송사 간

반목과 대립의 일정부분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방송법에서도 중계방송권의 판매 및 구매를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어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재판매가 공동

계약보다는 더욱 실효성 있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장치라고 판단되는 바, 재판매

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권고조항을 방송법에 명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예컨대, 방통위 차원의 강력한 권고, 제재조치 등 포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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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

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

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01.26]

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

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방

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은 방송

통신위원회 공동계약 권고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5)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편성

국민 대다수의 관심을 받는 국민관심행사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중복편성은 시청

자의 채널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차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편성의 자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권고 조치를 보완

할 수 있는 중계방송 및 특집방송의 제한기준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영국23), 일본, 독일, 호주 등)의 경우,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관

심행사는 방송사 간 합의를 통해 순차편성을 실시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

다.24) 국내에서도 시청권 보장이라는 명제와 중복중계 지양을 위해서 국민관심행사

의 순차편성이 바람직하나 강제적인 편성제한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23) 영국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등은 여전히 BBC 중심의 중계체제 유지하고 있다. 월드컵의 경우 공영방

송 BBC가 주관방송사가 되고 상업방송사 ITV의 경우 중계권 일부를 배당받아 공동 중계에 나서는 방

식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2006년 독일 월드컵의 경우 예선, 16강전, 8강, 4강, 3․4위전, 결승전에 이르

기까지 세부적인 중계스케줄을 사전에 분할한 뒤 공표하였는데, 예컨대, 당시 예선전 영국 팀의 3개

경기 중 파라과이전만 우선 BBC가 중계하고 나머지 경기는 ITV가 중계한 바 있다. 이후 16강팀이 결

정된 이후에는 8경기 중 BBC가 우선적으로 1경기를 선정하고, 2∼3개 경기를 ITV가 선택한 뒤 잔여경

기는 경기날짜를 고려해 순번대로 조정하였으며, 8강 이상부터도 이러한 Rule을 적용하고 있다. 또 다

른 보편적 시청권 대상인 올림픽의 경우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림픽 모두 BBC가 독점중계권

(패키지로 구입)을 갖고 있다. 하지만 IOC가 중계권료 인상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과 같이 차기 올림픽에서 BBC가 단독 중계권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올림픽 중계

는 많은 종목을 커버리지 해야 하는 만큼, ITV 등의 지상파 상업방송사들이 편성을 포기하면서 올인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 영국내의 중론이다. 따라서 향후 BBC를 중심으로 ITV가 협력하여 중계권

을 획득하고, 일부의 핵심 관심사를 공유하여 동시 편성하는 체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 여기서 언급되는 ‘순차편성’의 의미는 채널 내에서의 순차편성이 아니라, 다른 채널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송사 간 즉 채널 간의 순차적인 편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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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방송법에서의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안

현행 개정안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

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

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6조의5(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

편성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

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

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

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국민관

심행사등의 중계방송에 대한 시청

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

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01.26]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

이 동시에 진행되어 실시간 중계

방송이 어려운 경우 공동 중계방

송권자 등이 한 종목을 중복해서

방송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권고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편성비율 제한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즉, 방송사의 지나친 편중(소위 월드컵, 올림픽 방송이라는 비판)을 제어하기

위한 대안으로 편성비율 제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에 ‘국민관심행

사 등의 중계방송 편성비율’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국민관심행사의 경우 중계방송

및 특집방송을 포함하여 50% 초과편성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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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방송법 시행령에서의 중계방송 편성비율 제한관련 조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5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

편성비율)

제60조의5(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6조의5 제2항에 따라 국민관심

행사 기간 동안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 및 관련 특집방송을 포함하여 50% 이상을 초과

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50%를 초과하여 편성

할 수 있다.

6) 금지행위의 세부규정

현행 법령에서는 국민관심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는 행위와 중계방송권

의 판매․구매의 거부 또는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뉴스보

도나 해설을 위한 자료화면의 제공기준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실시간 방송의 정당한 불가사유 및 거래의 거부․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

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실시간 방송

의 정당한 불가사유는 ‘① 재난방송시, 국가적․세계적 비상사태 등이 발생, ② 천

재지변이나 방송장비의 손망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③ 다수의 세부행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④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으로 실시간 방송이 불가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거래의 거부․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①

예상수입 및 비용, 시장 등 경쟁상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

②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조건 제시, ③ 구매자가 구입

한 중계방송권을 제대로 행사할 상황이 아닌 경우, ④ 다른 사업자로부터 방송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로 구체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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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방송법 시행령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정리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

신설>

제60조의4(금지행위 유형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금

지행위의 정당한 사유로 본다.

1. 하나의 행사가 다수의 세부 행사로 나누어져 동시에 진행

되어 모든 세부행사를 동시에 방송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

한 경우

3.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방송해야 하는

경우

4. 방송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법적인 권리행사로 방

송금지가처분 등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인하여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금

지행위로 본다.

1. 타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판매요청을 받은 중계방송권자가

구매자가 방송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

로 거래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가. 국민관심행사 중 올림픽과 월드컵의 방송권을 이미 확

보한 중계방송권자가 타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판매요청을

받은 후, 대회 개막 1년 전까지 재판매 금액, 재판매 조건

등을 명시하여 거래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제4항에서 규정한 금

지행위의 정당한 사유로 본다.

1.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의 자료를 제1항

의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간 이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국민관심행사 등의 시청률을 과도하게 저하시키

는 등 중계방송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또 하나의 논쟁거리인 뉴스보도와 해설을 위한 무료 자료화면 제공기준의 미비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방통융합시대에 스포츠라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는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니었던 보도와 중계의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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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예를 들어 뉴스 속에 들어가는 스포츠 단신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스포츠보도와 공영방송에

보도되는 스포츠뉴스는 스포츠의 단신보도가 어느 범주까지 유효 하느냐 하는 논쟁

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보도대상으로 스포츠의 당연성과 중계권을 갖지 못한 공영

방송이 공적 서비스로서 스포츠를 보도하는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미 유럽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한바 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앞서 논의한 독일의 ‘90초 단

신보도권(Kurzberichterstattung)’과 관련된 논쟁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중

요한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바, 자료화면의 사용범위와 제공기준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IOC의 TV News Access Rule(2010)은 유용한 기준이 되는데, 그

중 2조와 3조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IOC의 TV News Access Rule(보도분량을 규정한 2, 3조)

2조(3x2x3) 3조(6x1x2)

방송권 비보유 방송사는 올림픽 관련

보도물을 총 6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a) 올림픽 관련 보도물은 3개 프로그램

이내에서 보도되어야 한다.

b) 한 프로그램당 2분을 넘겨서는

안된다.

c) 해당 프로그램을 3시간 이내에

방송해서는 안된다.

d) 개별 종목에 관련된 방송 내용은 한

방송 꼭지에서 30초 이내로

방영되어야 한다.

모든 뉴스 매체를 운영하는 방송사의

경우 종합 뉴스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a) 올림픽 관련 보도물은 제2조에

의거해서 방영되거나

b) 6개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기사 한 꼭지가 1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단, 각

뉴스프로그램 간 간격은 2시간을

넘겨야 하며 이 경우도 제 2조가

적용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해외의 여러 사례들(독일의 90초 Rule, IOC의 TV News Access

Rule)과 국내 상황들을 감안할 때, 새로운 뉴스보도와 해설을 위한 무료 자료화면

제공기준이 세워져야 하는바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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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국민관심행사의 뉴스보도와 해설을 위한 무료자료화면 제공기준

자료화면

사용범위

(안)

o 지상파방송사의 뉴스보도에 한하여 무료 자료화면 제공(오락 프

로그램 이용 배제)

o 제공화면에 권리를 보유한 방송사의 워터마크 혹은 권리방송사

의 이름 노출

자료

제공시간

(안)

o 종합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단일대회(월드컵, WBC)/ 축구A매

치 구분

종합대회 1일 최소 6분 이상 및 개별 종목별로 30초 이내

단일대회
1일 최소 4분 이상 및 개별 경기별로 최소

2분 이상

축구 A매치 1일 최소 2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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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1) 시청자 권리보장 중심의 정책목표 확립 

SBS의 중계권 독점사태를 비롯해 일련의 중계권 관련 논쟁들이 지속되면서, 보편

적시청권 보장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한 질타도 심심치 않게 제시되고 있다. 공

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편적 시청권 규제를 한 것

은 시기상조라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유럽을 중심으로 보편적 시청권규제가

도입된 것은 영국의 BBC와 독일의 ARD와 같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공공서비스방

송의 전통이 뚜렷하고, 축구 등의 국민 스포츠가 오랫동안 토대를 굳건히 한 사회

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음이다. 따라서 상업방송과 경쟁하며 공공서비스 기반이 부

족한 국내공영방송의 현실이나, 유럽과 같이 각국을 대표하는 국민적 스포츠가 뿌

리내리지 못한 국내와는 사회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KBS를 BBC와 ARD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방송 할 수 있는 우

선방송사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의 정책적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며, 국민

들의 볼 권리 보다는 사업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

재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의 중요한 목표는 첫째, 시청자의 권익보

호(보편적 시청권 보장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볼 권리 보호, 과도한 중복편성 등의

스포츠중계방송에 대한 불신 해소), 둘째, 건전한 방송시장질서의 구축(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중계권 재판매 정책의 구현, 무료보도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

장), 셋째, 국부유출의 최소화(방송권을 매개로 한 지나친 이윤추구 행위의 지양)이

다. 현 시점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의 목표는 주로 둘째, 셋째 목표에 치우쳐 있

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이슈들

도 방송사업자들 간의 갈등해결과 과징금 부여 여부, 중계권을 합리적으로 취득하

는 방안 등 사업자 중심 논의에 경도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도입 취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보편적 시청권 도입의 본질은 시청

자의 권리보장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전

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정책과 배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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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에 ‘사회적 약자’가 분명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또한 양면적 가치를 지닌다. 즉, 주

요 방송물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국민 누구

나 원하는 방송물을 선택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다. 하지만 ‘해설자 선택권’, ‘특정 방송사 브랜드 선택권’ 등의 시청자의 부차적

요구가 ‘보편적 시청권,’ 그리고 시청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채널 선택

권’같은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코리아풀 복원과 중계권 협상체로서의 대안 가능성

인기스포츠의 중계권료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유럽과 일본

등 공영방송이 중심적인 방송체제에서는 공영방송 단독 혹은 주도의 컨소시엄을 유

지하며, 미국 등은 개별방송사들이 자유롭게 단독중계권을 가지고 있다. 유럽과 일

본은 지상파 방송컨소시엄 중심으로 단체협상을 추진하고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가

개별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코리아풀 차원에서 해

외스포츠기구들과 협상을 통해 중계권을 획득해 왔다. 그러나 대응방식의 미흡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중계권료를 협상하지도 못했으며, 상호간 배신(그동안 소

속사들마다 여러 차례 Pool을 깨고 단독계약을 강행)을 통해 공조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복원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된 것이 사실이었다. 반면, 일본의 민방컨소시엄

인 저팬 컨소시엄은 상호간의 신뢰와 컨소시엄 내 엄격한 규율 및 협상의 노련성으

로 인해 우리보다 더욱 유리한 계약조건을 따내고 있다. 실제로, 우리와 일본에서

동시에 열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우리 방송사들은 FIFA 대행사의 시장지배

전략에 종속되어 높은 중계권료와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패키지 상품들을 구매하였

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나친 중복편성 경쟁을 벌였던 것이다(정용준, 2010).

공동구매는 정부가 강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들의 단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물론, 그동안의 협상력 부재

와 상호간 신뢰도 저하로 인해 제대로 된 협상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

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스포츠중계권료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중의 하나

가 코리아풀인 것만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코리아풀의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바, 우선 코리아풀이 구속력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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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재원과 편성차별화라는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실효성 있는 조정능력(혹은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해외 스포츠기구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카르텔형태의 협상기구의 출현이므로, 향후 코리아풀의 운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협상기구가 카르텔이 아니라는 분명한 논리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3) 뉴미디어 상황에서의 중계권 조정문제

그동안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중계권은 오히려, TV의 영향력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의 하에 축소되거나,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

제스포츠기구들이 수익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하

는 뉴미디어매체에 대한 중계권시장의 확대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IOC,

FIFA의 뉴미디어 중계권 분리정책이 향후 노골화된다면, 뉴미디어사업자들이 지상

파방송사들의 대리인들과 중계권 계약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제스포츠기구의 대리

업체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상파 외에도 뉴

미디어사업자들이 난립하여 자금력이 있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의

실시간 중계가 가능할 수 있다. 즉,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갈등문제 뿐만 아니

라 뉴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중계권 조정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제기될 수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국제스포츠기구들의 전략추이(중계권 일괄판매, 혹은 지상파와 뉴미디어

분야의 분리)를 예의 주시하면서 뉴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중계권 조정문제를 구체

적으로 법제화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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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영국의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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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영국의 Review of Free-to-air Listed Events (Report by the

Independent Advisory Panel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

‣보고서 일부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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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호주의 Sport on television: A review of the anti-siphoning

scheme in the contemporary digital environment

‣보고서 일부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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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Television News Access Rules Applicable　To Non-Rights Holding

Broadcast Organisations　 At The Vancouver 2010 Olympic Winter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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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특정 지역의 방송사(중계권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독점 중계

권을 받은 경우, 동일 지역의 타 방송사는 올림픽의 모든 녹음 및 녹화 자료(‘올림

픽 자료’), 즉 경기, 개막식, 폐막식, 메달 수여식 또는 올림픽 개최 장소에서의 기타

활동(훈련, 인터뷰, 기자회견 포함)을 본 뉴스이용규정(Television News Access

Rules)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보도할 수 없다.

‘올림픽 장소’는 올림픽 선수촌, 경기장, 훈련장소 및 메달 수여식이 실제 진행되

는 메달 수여식 현장을 모두 포함하며, 올림픽AD 카드 또는 티켓이 요구되는 모든

장소로 규정한다.

중계권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전면 보도 및 세계

최다의 올림픽 시청자’라는 올림픽 헌장 요건을 지키고자 IOC는 본 뉴스이용규정에

따라 뉴스보도 목적의 뉴스 단체들에게 올림픽 자료에 대한 제한된 이용권을 부여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본 뉴스이용규정은 비중계권사의 TV 보도에 적용되며,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규

정을 따른다. 필요할 경우, IOC는 특정 지역의 중계권사와의 합의하에 해당 지역에

더 엄격하거나 완화된 뉴스이용규정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올림픽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IOC에게 있다. 다음과 같은 제한을 엄격

히 따라 모든 올림픽 자료를 이용한다.

1. 올림픽자료는 주요 보도 '프로그램'을 실제 뉴스 소재로 구성하는 정규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의 부분자료로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올림픽 프로

그램으로 선전 혹은 홍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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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x 2 x 3

비중계권사가 보도할 수 있는 올림픽 자료는 하루 총 6분이며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a) 올림픽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하루 3개를 넘지 않는다.

b) 한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올림픽 자료는 2분을 넘을 수 없다.

c) 이러한 프로그램은 최소 3시간 간격으로 방영해야 한다.

d) 프로그램당 각 경기의 1/3만을 보도할 수 있으며, 최대 방영시간은 각 경기당

30초여야 한다.

3. 6 x 1 x 2

뉴스 전용 네트워크의 경우, 올림픽 자료를 다음에 한하여 복수의 뉴스 프로그

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

a) 올림픽 자료를 제 2조항(3 x 2 x 3)에 따라 이용할 경우.

혹은,

b) 올림픽 자료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하루에 6개를 넘지 않으며 각 프로그램당

총 1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은 최소 2시간 간격으로 방영한

다. 상기 제 2 조항 기타 규정의 효력이 지속된다.

4. 적용 가능한 국내법의 공정거래 및 유사 규정에 따라 비중계권사의 과거 올림

픽 장면 보도가 허용될 경우, 해당 장면을 상기 명시된 하루 최대 6분 방영시

간에 포함시킨다.

5. 올림픽 자료는 비중계권사가 올림픽 자료를 처음 보도한 시점에서 48시간 동안

만 이용할 수 있다. 48시간이 경과한 후, 비중계권사는 IOC와의 명시적인 사전



- 168 -

서면 합의하에 보관된 올림픽 자료에 한에서만 송출할 수 있다.

6. 비중계권사는 본 뉴스이용규정에 명시된 기타 조건에 따라 올림픽 자료를 다음

과 같이 보도할 수 있다:

1) I) 해당 지역에서 공중파 TV를 통해 현지 중계권사에 의해 올림픽 행사가 보도

된 직후, 혹은 ii) 이와 같은 올림픽 행사 보도 이후,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

라 중계권사가 원하는 만큼의 기간이 지난 이후;

2) 해당 지역에서 올림픽 행사가 진행된 당일(현지시간) 공중파 TV를 통해 중

계권사가 보도하지 않은 경우, 보도일 종료시점(예: 현지 시간 자정);

3) 해당 지역에서, 특정 올림픽 행사에 대해서 중계권사가 합의한 시간;

4) 비중계권사는 현지 중계권사와 체결한 특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상기 항에

명시된 시간 이전에 올림픽 자료를 보도할 수 있다.

7. 비중계권사가 ENR 카드를 보유한 경우, 다음과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 (오디오 혹은 비디오)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모든 올림픽 행사장

• (오디오 혹은 비디오) 장비를 보유한 경우, 메인 프레스 센터(MPC)와 휘슬러

미디어 센터(WMC)

ENR 카드 보유자는 티켓 수요가 높은 리스트에 오른 올림픽 행사에는 출입할

수 없다.

8. 비중계권사는 올림픽선수촌, 메달수여식현장, MPC 및 WMC를 포함한 모든 올

림픽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중계권사는 기자회견 종료 후 30분 이후부터는, 비

중계권사가 속한 지역과 관계없이, MPC와 WMC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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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할 수 있다.

비중계권사의 올림픽 콘텐츠 이용에 관한 IOC 인터넷 보도 지침 또한 적용된

다.

9. IOC와 올림픽방송서비스밴쿠버(Olympic Broadcast Services Vancouver,

OBSV)는 본 뉴스이용규정에 따라 비중계권사에 올림픽 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올림픽TV뉴스에이전시(Olympic Television News Agency,

ONA)를 설립한다. 비중계권사들이 IOC가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에 부합하

게 본 뉴스이용규정의 모든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사전 서

면으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ONA는 올림픽 자료를 비중계권사 및

뉴스에이전시에 제공하지 않는다.

10. 비중계권사들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a) 올림픽 자료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b) 올림픽 자료와 동시에(한 화면에 겹치거나 분할된 화면상에, 혹은 그 밖의 경우

포함) 또는 올림픽 이미지나 마크를 포함하는 모든 올림픽 게임 보도와 동시에

광고, 선전, 홍보 및 기타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하지 않는다.

c) 제3자, 혹은 제3자의 상품 및 서비스와 올림픽 자료 또는 올림픽 게임 간의 제

휴 혹은 연관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올림픽 자료 보도 전, 중간 또는 이후에 광

고나 기타 메시지를 삽입하지 않는다.

d) 각 해당 지역에서 올림픽 자료 보도 시마다, 화면상에 중계권사를 고지해야 하

며, 이는 중계권사의 워터마크 위에 가능하다. 혹은, 올림픽 자료 출처가 중계

권사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최소 5초간 고지(super video credit)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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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권사명)의 이용 허가를 받음”

11. 올림픽 경기에 출입이 허가된 단체나 개인의 출입허가는 본 뉴스이용규정의

준수를 목적으로, IOC의 재량 하에 사전 공지 없이 철회될 수 있다.

12. 본 뉴스이용규정은 올림픽 AD카드 혹은 티켓이 요구되는 모든 올림픽 행사장

소에 출입 시 효력이 발생된다. 본 규정은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부터 올림픽

게임 종료 48시간 후까지 IOC에 의해 시행된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OC는 본 규정을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IOC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해석 및

실행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13. 본 뉴스이용규정의 실행 및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주장

및 IOC가 마련한 법률적 해결책을 모두 동원한 이후에도 미해결된 위반사항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스포츠중재법원(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의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CAS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지니며 항소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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